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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롭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섭

리들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

로 일하신다. 그분은 전지(全知)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선물하시니 기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들춰내 보이심으로써 복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정말 즐겁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 하나님께서는 <일제시대 복음전도관 선교현황(성

결교회역사연구회, 2010)>, <성결교회 이야기(에디아, 2012) 

등을 저술하신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임흥근 목사님을 통해서 필

자를 온라인 자료들을 제공하는 국가기록원으로 인도하셨고, 수

백 쪽에 달하는 유용한 자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필자가 만난 

자료들은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1910-45년) 및 국사편찬

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문서들로써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

의 윌리엄 D. 커닝햄(일본 요츠야선교회), J. 마이클 쉘리, 존 

T. 채이스와 같은 외국인 선교사들과 그들의 내국인 사역자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들과 주소들이 담긴 것들이다.  

이들 문서들은 한자와 일본어로만 쓰인 것들이어서 한글은 발

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들은 그 가치가 높

아서 일본식민지시대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 조각그

림들을 바르게 맞추는 일에 매우 유용하다. 모든 종교단체들의 

포교관리자들은 선교사들과 내국인 사역자들이 펼치는 포교, 포

교소설치, 포교소담임자선정, 포교소담임자변경, 포교소소재지주

소, 포교소소재지변경, 포교자폐지 혹은 포교소폐지 등에 관한 

일체를 의무적으로 신고(屆出)했어야했다. 일제탄압의 한 상징

인 이 포교규칙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1910년

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었는지를 꿰

맞춰볼 수 있는 많은 수의 교회사 조각 그림들을 얻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오랫동안 묵혀져있던 이들 문서들을 연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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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엮

어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독자들에게

는 유익을 끼치고자 한다. 이 자료집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

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

기를 바란다. 귀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해 주신 예수교대한성결

교회 대전주의양교회 임흥근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11월 12일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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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요츠야선교회)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성낙소 목사의 구세군에서의 활동

성낙소 목사는 조선총독부에 계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충청

남도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3의 4번지로, 출생을 1893년(명치 

26년, 실제로는 1890 경인년 생) 5월 16일로 기록하였다. 학

력으로는 명치 33년(1900년) 3월부터 45년(1912년) 11월까

지 한문수학, 대정 4년(1915년) 11월부터 5년(1916년) 8월까

지 경성 구세군사관학교 졸업, 대정 9년(1920년) 8월부터 11

년(1922년) 3월까지 경성 죽첨정(竹添町) 성서학원 수업(역자 

주: 아현동 경성성서학원), 대정 5년(1916년) 9월 구세군 사관 

소위(참위) 임명, 대정 6년(1917년) 3월 중위(부위) 임명, 대정 

7년(1918년) 4월 대위(정위) 임명, 대정 15년(1926년) 1월 구

세군 사관직 사임, 소화 5년(1930년) 11월 동경사곡선교회 기

독교회 횡빈(요코하마)교회 주임목사 임명, 소화 6년(1931년) 

11월 동경사곡선교회 조선선교 기독교회 관리 목사 임명 파송

이라고 기록하였다. 

성낙소는 십대 후반, 곧 1908년 10월 정령 허가두 사관

(Colonel Hoggard, 영국인)에 의해 한국선교가 시작된 초창기

부터 구세군에서 활동하였다. 나라를 잃고 독립을 염원하던 민

중이 제복과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는 구세군에 깊은 관심을 보

이던 때였다. 민족의 안위를 염려하던 청년 성낙소도 나라를 구

하겠다는 일념으로 구세군사관이 되려고 결심하였으나 1910년 

한일합방이 이뤄지자 포기하였다가 1915년 11월에 경성 구세

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16년 9월에 구세군 사관 소위(참위)

로 임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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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은 1915년 12월 17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삼용리구세군전도관(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삼룡리)에 사관생도 

성낙소의 포교담임자계를, 12월 28일 포교규칙 제19조에 의거 

성낙소(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삼용리 거주)의 포교계(布敎屆)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090호 3, 5면(대정 5년 3월 

25일)>.

구세군은 1916년 4월 18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충청남도 서천군 서남면 옥북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성낙소)

에 이근종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194호 6면(대정 5년 7월 26일)>.

구세군은 1918년 1월 31일 삼룡리 구세군전도관(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삼룡리, 구포교자 성낙소)에 신병균의 포교담임자

변경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1728호 11면(대정 7년 5월 13

일)>, 포교규칙 제8조에 의거 성낙소의 거주지를 ‘충청남도 부

여군 남면 삼룡리’에서 ‘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어량리’로 포교

자거주지이전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1758호 7면(대정 7년 6

월 17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전라북도 익산군 망

성면 어량리 어량리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신병균)에 성낙소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772호 4

면(대정 7년 7월 3일)>.

구세군은 1919년 2월 27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어량리 어량리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성낙소)에 오순준(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 무형리 118의 1번지 

거주)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2028호 10면

(대정 8년 5월 16일)>, 동년 3월 5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

에 의거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김성찬),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

자 황두인),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구세군전도관(구포

교자 김학동)에 성낙소(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거주)의 

포교담임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050호 12

면(대정 8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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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20년 7월 30일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구

세군(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 성낙소의 포교폐지계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438호 2면(대정 9년 9월 25

일)>. 이후 1933년 2월 28일 제9조항에 의거 충청북도 영동

군 영동면 계산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성낙소)에 안교철의 

포교담임자변경계가 계출되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1935호 5

면(소화 8년 6월 23일)>, 1935년 8월 17일 제9조항에 의거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구세군전도관(구포교자 성낙소)

에 허영(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거주)의 포교담임자변

경계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649호 5면(소화 10년 

11월 11일)>.

여기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구세군이 1920년 7월 30

일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구세군(충청북도 영동군 영

동면 계산리) 성낙소의 포교폐지계를 계출한 이유가 무엇이었는

가라는 점이다.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 ‘제1장 성낙소의 출생

과 가정 및 교양’<성낙소 목사의 자서전: 기독의 교회와 성낙

소와의 관계(편집 및 부록: 김종기, 조동호, 그리스도의 교회 연

구소, 2010, 9-12쪽)>을 보면,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때 영동지

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왜경에게 

쫓겨 다녔고, 이듬해인 1920년 8월부터 1922년 3월까지 경성 

죽첨정(竹添町) 성서학원(아현동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수

업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음의 글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승만 박사의 독립선포에 의하여 기미년(1919) 3월 1일에 대표자
들이 독립선언문을 선포하고 독립만세를 전국적으로 호창할 때에 
성낙소 자신도 때가 왔다고 하면서 활동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 전
주지방령(전주지방영) 구세군에서 영동지방령(영동지방영) 영국인 쏘
세벨 보(소서별 지방관의 보좌)로 영전되어 영동읍으로 이동하고 지
방유지와 청년들을 망라하여 영동에서 독립만세를 전 시민들이 호
창한바 일병에게와 경찰대에게 사망한 사람이 21명이요, 중상자가 
수십 명이었다.

그 후에 경찰서에서 조사한 결과 선동자 중의 한 사람이 성낙소 
자신임을 눈치 챈 일경을 피하여 즉시로 구세군 복장을 벗고 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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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야간 급행열차를 타고 경성 수창동 어느 과부 집에 잠복하여 
만주와 상해로 몇몇 동지와 함께 가려고 하다가 동지 중 한 사람이 
체포되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지고 피신책으로 향촌에서 은거하면서 
성경을 수양겸 숙독하는 중에 급기야 신앙의 싹이 나고 과거 생활
을 회고한 즉 선악을 양심적으로 비판하면 선과악다(善寡惡多)하여 
인격적으로나 종교도덕으로나 탐욕적인 동시에 신앙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장지성중(將止城中) 시민으로 생활한 것을 대 각성
하여 성서적으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하고 그 전에 진정으로 인도
하려던 곽재근 목사가 머리에 떠올랐다. 즉시로 기차를 타고 대전 
사택을 방문, 성서학원으로 입학하고자 추천서를 얻어 입학지원서를 
제출하였더니 1개월 만에 입학통지서를 받고 즉시로 상경하여 성서
학원에 입학하여 수양을 마쳤다.

그러나 성낙소 자신은 양심적으로 생각한 즉 신앙의 생활과 신성
한 교역자의 생활을 하는 동시에는 명랑한 신분으로 출발하기 위하
여 과거 구세군 교역생활의 부족과 신분상 결점을 원상회복하는 것
이 성경상으로나 신앙적으로 진선진미(眞善眞美)로 알고 구세군 단
체에서 다시 신앙생활로부터 최하로 시작하여 하사관을 경유하여 
완전한 복직으로 정사관이 되어 신분을 회복한 후에 당당한 교역자
인 것을, 상제(上帝)전에는 신앙으로 철저한 회개자복을 하여 죄를 
사유함 받고, 단체적으로는 복직함으로서 신분이 보증되었다.

곽재근 목사는 성결교회의 목사로서 1922년 함경남도 북청으

로 파송받기 전까지 1916-20년 사이에 부여군 금천과 홍산에

서 사역하였고, 1920년 대전교회, 1921년 부강교회에서 사역

하였다.<활천(정상운, ‘겸손과 온유의 목회자 곽재근 목사,’ 

572권 7호, 2001, 29-31쪽)> 성낙소 목사도 1915-17년 사이

에 부여군 구세군교회들에서 사역하였으므로 곽재근 목사가 자

신을 “진정으로 인도하려던” 분이라고 기술한 것과 기미년 독

립만세운동 때 영동지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

을 주도하여 왜경에게 쫓겨 다녔다는 것과 “대정 9년(1920년) 

8월부터 11년(1922년) 3월까지 경성 죽첨정(竹添町) 성서학원 

수업” 즉 아현동에 있었던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곽

재근 목사의 “대전 사택을 방문, 성서학원으로 입학하고자 추천

서를 얻어 입학지원서를 제출하였더니 1개월 만에 입학통지서

를 받고 즉시로 상경하여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수양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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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술한 성낙소 목사의 이력서와 자서전의 내용들이 모두 일

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계출

독립만세운동사건으로 구세군에서 포교폐지를 당한 성낙소는 

1920년 8월 경성성서학원(성결교)에 입학하여 1922년 3월에 

마치고 구세군에 백의종군하였다. 성낙소는 하사관을 경유하여 

정사관에 복직됨으로써 다시 포교할 수 있게 되었다. 

성낙소는 “기독교 각파가 기독 정신의 골자인 박애(博愛)로 

속죄구령의 목적을 충각(忠覺)하고 각기 자파(自派)의 교세만 

확장하려는 동시에 자파가 아닌 교회는 이단시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이 농후함으로 상대하는 입장에 소원(疏遠)함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자서전(13-14쪽)>. 따라서 성낙소는 

1927년 정월 초에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 

처가(妻家) 사랑방에서 구세군교회가 아닌 무교파 ‘기독지교회

(基督之敎會)’를 시작하였는데, 이 교회출신으로서 동경신학교에 

유학한 청년이 1930년에 성낙소를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커닝햄에게 소개하였고, 커닝햄이 도항증과 배삯을 보내 

성낙소를 일본에 초청함으로써 요츠야선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

었다. 

성낙소는 1930년 5월에 동경에 도착하여 커닝햄을 만났다. 

이날은 커닝행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귀국하기 하루 전날

이었다. 성낙소는 요코하마시 미야다죠 조선인교회(橫浜市 宮田
町 朝鮮人敎會)를 맡기로 하고 먼저 요코하마로 떠났고, 뒷날 

요코하마 출항부두에 나가 커닝햄 가족을 환송하였다.

성낙소 목사는 1931년 9월(신미년) 하순경에 박흥순 목사를 

대신하여 동경 요츠야선교회 조선지역 포교관리자로 임명을 받

고 귀국하였다. 성낙소 목사가 서둘러 한국에 아주 귀국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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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에 남아 있는 사모의 중병 때문이었다. 

성낙소는 <자서전>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에서 조

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관리자설치계를 계출하게 된 이

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성낙소는 1931년(신미년) 9월 하순경에 귀국하여 본가에서 1개월 
간 휴양하고, 그 해 11월 15일에 경성에 도착하여 계동에 거주하며 
포교를 하려고 한 즉, 일제정책에는 포교하려면, 조선 총독부 종교
과에 포교계를 내어 등록된 후에야 하는 고로 포교계를 내는데, 교
회 명칭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매우 지연된 것은 기독의 교회라 함
은 각 교파도 기독의 교회이니, 기독의 어떤 파라고 하라 하므로,
성낙소의 답은 우리 교회는 교파가 아니고 초대의 교회가 기독의 
교회이며, 기독의 각 파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니, 제출한대로 등록
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수삼 개월을 힐난하다가 관리들도 어찌할 수 
없으니, 성목사의 임명장을 휴대하고 출두하라고 하므로 지참하였더
니, 열람한 결과 동경 요츠야 선교회(東京四谷宣敎會) 기독의 교회 
선교사 커닝함이라고 싸인한 것을 보고는 이와 같이 증정(證正)하여 
제출하라고 하기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의 교회’라는 명칭으로 제
출하였더니 즉시로 등록되어 포교를 활발히 하여 계동, 공덕동, 청
엽동, 내수동, 인천 송현동 외 2곳과 평북 구성(平北 龜城)에 기독의 
교회를 1년 반 동안 7개 교회를 설립하였고, 부여 지방에는 기성(旣
成)한 교회였다.

1932년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생산한 기록물철,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설치계에 관한 건>(관

리번호 CJA0004799, 문서번호 88-69, 286면) 및 ‘동경사곡선

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사원 창립허가 포

교관리 기타의 건(소화 7년)>에 의하면, 성낙소는 1932년 6월 

11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규칙 제7조 제2항에 의

거 계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에서 교단이름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를 “성낙소”라고 기재하였고, 주소를 “경

기도 경성부 숭4동 4번지”로 적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1692

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성낙소는 포교방법으로 “포교소

에서의 설교, 순회포교(각 지방 순회하여 전도 강연, 사경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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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회), 가정전도(가정을 방문하여 성서, 구원, 기도회 인도), 

통신포교 및 노방전도”라고 기재하였고, 포교관리자의 권한으로 

“총회, 연회, 지방회 의장, 목사안수례 집행, 교역자 임명 등을 

관리 감독 등”이라고 적었다. 성낙소는 포교관리자설치계를 계

출하면서 요츠야선교회가 1932년 2월 8일 발행하고 윌리엄 D. 

커닝햄이 서명한, “경성 계동 127번지의 성낙소 목사를 박흥순 

목사를 대신해서 한국 사역자로 임명한다”는 신분증명서를 첨

부하였다.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성낙소는 포교관리자설치계를 계출

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포교관리자설치계가 조선총

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접수된 날짜는 1932년 6월 11일이었고, 

심사와 조사를 마치고 결제가 난 날짜는 동년 8월 6일이었으

며, 그 내용이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날짜는 8월 26일이었다. 

성낙소의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접수 받자마자 조선총독부 학무

국 사회과는 25일 일본 동경 문부성 종교과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동경시 사곡구 중정 6번지)가 정규 수속을 받아 포교

하고 있는지 사실여부를 취조하여 결과를 알려달라는 조회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일본 문부성 종교과에서는 조선총독부 사회

과에서 조회를 요청한 서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관

종 34호 소하 7년 7월 11일).

문  부  성

관종34호
1932년(소화7년) 7월 11일
문부성 종교과

조선총독부 귀중

6월 27일부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 관한 건에 대하여 조회
한 결과, 상기의 교회는 당국에 있어서 기독교회의 일파로써 취급하
는 것으로 신청한바와 같이 기독교의 일파로써의 승인은 법규상 그
런 수속이 정해져있지 않아도 포교 병교회 등에 대해서는 각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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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끝내고 포교하고 있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회답함.

조선총독부는 조회서에 대한 답변을 받고, 8월 20일에 다음

과 같은 ‘관보 게재안’을 작성하였다.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

경기도 경성부 숭4동 4번지 성낙소에 의해 상기 제목의 신고서를 
별지대로 계출한 결과, 동파의 본국의 본부는 내지 동경시에 소재하
며, 이것의 연장으로 포교하는 취지에 대하여 만일을 위해 문부성에 
조회 한 결과, 실제로 기독교회의 일파로 취급하여 포교 병교회 등
에 각각 정당히 수속을 마치고 포교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 상기와 
같이 수리하여 하기의 공고와 같이 결정됨.

성낙소 목사가 계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는 1932년 8월 26일

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3.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서의 활동

요츠야선교회의 서울 제1교회는 1932년 초까지 경기도 경성

부 계동 127번지에 있었다. 성낙소는 이 교회를 숭4동 4번지 

2층짜리 목조건물로 옮겨 주일학교(유치원)를 설립(1932년 3

월 14일)하였고, 이 주소지에 1932년 6월 11일 포교관리자설

치계를 계출하였다. 이후에도 성낙소는 서울 제1교회와 포교관

리사무소위치를 숭4동에서 수창동으로<조선총독부관보 제

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다시 수창동에서 적선동

<조선총독부관보 제2257호 6면(소화 9년 7월 19일)>으로 주

소를 옮겼고, 이후에는 해방 전까지 아현정 473번지에 있었다. 

이동이 잦았던 이유는 경성에 요츠야선교회가 소유한 건물이 

없었고, 포교관리자의 거주지에 포교관리사무소를 둬야했기 때

문이다. 비록 커닝햄이 전 총독 사이토 자작의 허가를 받았다고

는 하나 1924년 5월부터 1932년 6월 11일 이전까지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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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었다.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는 192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으나 1932년 6월 10일까지 만 8년간 조선총독부 학무

국 사회과에 포교에 관련된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성낙소 목사가 귀국하기 전까지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 8년

의 결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성낙소 목사는 

포교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1932년 6월 11일 ‘동

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란 교파명으로 포교관리자설치계를 계출

하였다. 그리고 1932년에 서울의 2개 교회, 1933년에 인천의 

1개 교회를 위해 포교소설치계를, 자신과 김문화 목사의 포교계

를 계출하였다. 1924년 5월부터 1933년 5월까지 만 9년간 펼

친 요츠야선교회의 열매는 성낙소가 계출한 이 세 개의 포교소

가 합법적인 면에서 보면 전부였다. 이뿐 아니라, 성낙소 목사

는 인천 난도(남동)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5번째 교회로, 담

임자로서 매월 세 번씩 주일 오후에 설교를 했던 인천 송현기

독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6번째 교회로 승격시켰다. 성낙소

는 이들 인천의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게다가 성낙소는 <자서전>에서 평

북 구성군 방현면의 기독교회설립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 같은 사실은 커닝햄이 보고한 한국선교내용들과도 너무 달

랐고, 이인범 목사가 동경 요츠야선교회에 보고하여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로 하여금 열광하게 만든 내용들과도 크게 달랐

다. 신고 되지 아니한 불법적인 교회들이 훨씬 많은 총 12개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신고 된 내용만가지고 볼 때는 

1924년부터 1935년까지 요츠야선교회의 조선기독교회(한국 그

리스도의 교회) 숫자는 총 3개뿐이었다. 이 사실을 반영하듯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3년도 제416표, ‘1933년(도)말 교회당 

포교소 강의소 현황’에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는 3개로 표

기되었다. 또 이들 교회들의 교인수가 1933년 30명; 1934년 

73명; 1935년 87명; 1936년 130명; 1937년 97명으로 조사

되었다[<소화 9년 3월 치안정황> 국사편찬위원회: 경기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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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4장 부표: 6. 종교교세조사표,’ 272-276쪽]; [<소화 13년 

9월 치안정황> 국사편찬위원회: 경기도경찰부, ‘부표: 종교교무

(세)조사표(외국인포교)’ 102-103쪽]. 

성낙소는 1932년 12월 10일 경기도 경성부 숭4동 4번지에

서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로 포교관리사무소위치변경계

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성낙소는 1932년 12월 17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경성교회 포교소설

치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

회 경성교회에 성낙소의 포교담임자계를, 24일에는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동경사곡선교회 기

독교회 아현교회에 김문화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원동)의 포교계를 계출하였고<조선

총독부관보 제1829호 6면(소화 8년 2월 15일)>, 포교규칙 제

10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에 김문화의 포교담임자계를 계출하였다<조

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거주)는 1933년 2월 1일 포교

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의 포교담임자

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82호 9-10면(소화 8년 

4월 20일)>.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거주)는 1934년 2월 26일 포

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동경사곡

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기독교회(구포교자 김문화)에 포교담임자

변경계를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2257호 6면(소화 9년 

7월 19일)>, 동년 5월 18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

선교회 기독교회 경성교회를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서 적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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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

2257호 6면(소화 9년 7월 19일)>.

성낙소 목사가 1934년 2월 26일과 5월 18일에 계출한 두 

건은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5월 20일 조선지역 포교관리

자에서 해임된 후에도 1936년 1월 10일까지 포교관리자의 책

임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이인범 목사는 

1933년 6월 5일 조선지역 포교책임자로 임명받고 동년 9월에 

입국하여 인천 기독교회 송현교회를 맡아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계출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의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드려진 것은 1936년 1월 10일이었

다. 이인범은 포교관리자주소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

번지로 바꿨다<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2면(소화 11년 3월 

18일)>. 

이인범은 1936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경기

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에 포교관리자사무소를 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를 계출<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하고 9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의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 거주)와 김문화 

목사(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 거주)의 포교폐지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이뿐 아니라, 이인범은 1936년 9

월 4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

교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

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 거주)으로 포교소설립

자변경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042호 6면(소화 12년 3월 9

일)>, 동년 12월 23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

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9번지)의 구

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이로써 성낙소와 김문화는 ‘기독교

회 조선선교회’의 포교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인범은 성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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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신고된 것들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세탁시켰다. 

커닝햄은 전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 자작에게 보낸 

1935년 10월 11일 편지에서 성낙소가 “무능하기 때문에,” 11

월 16일에는 성낙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해임하였다고 하였

고, 동년 12월 11일 조선총독부(Chosen Sotokufu, Keijo, 

Chosen)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는 “성씨를 1933년 5월 20일 

해임하였다”고 하였다. 또 성낙소는 요츠야선교회의 대적자이

고, “자기가 해고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커닝햄

이 성낙소를 해임시킨 것은 성낙소가 무능했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포교관리자 자리를 탐낸 이인범에 현혹되었기 때문이었

다. 커닝햄은 이인범을 “조선의 여호수아” 혹은 “조선의 알렉산

더 캠벨”이라고 부를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

4. 성낙소 목사의 ‘조선야소교회’에서의 활동

성낙소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에 소환되어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사직서를 

썼고, 동년 9월 4일 새로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으로부터 김

문화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7

년 4월에 김문화의 연락으로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재회하였

다. 성낙소와 그의 교회는 1939년에 가서야 채이스의 제3호 교

회로 편입되었다. 그 이유는 성낙소가 채이스와 재회하기 직전

에 조선야소교회에 막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비록 

적선정 교회를 내수정 106의 1번지로 옮겨와 조선야소교회에 

가입하였지만, 이름만큼은 경성교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적만 두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침례와 매주일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기독교회를 하고 있었고, 

채이스와 재회한 때로부터 송월정 32번지 서울성서훈련원에 출

석하여 김요한, 최상현, 김문화, 백낙중, 박판조 등과 함께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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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그리스도의 교회)를 연구하였다. 

성낙소 목사는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계출로 인해서 합법적으

로 목회사역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포교계를 조

선총독부에 계출해줄 교단이 필요하였다. 그 때문에 1937년경

부터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약 2년 정도 적을 두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조선야소교회는 1938년 3월 3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

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조선총독부관보 제4024호 3면(소화 15년 6월 21일)>, 포교

규칙 제9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60번지 

거주)의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소

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성교회에 성낙소 목사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38호 4-5

면(소화 15년 7월 8일)>.

5.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 

(1)<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

(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2년, 

관리번호: CJA0004799)

(2)‘1933년(도)말 교회당 포교소 강의소 현황’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33년도 제416표)

(3)‘4장 부표: 6. 종교교세조사표’<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소화 9년 3월, 272-276쪽)

(4)‘부표: 종교교무(세)조사표(외국인포교)’<치안정황> (경기

도경찰부, 소화 13년 9월, 102-103쪽).

 

***아래의 사진들은 상기명의 자료들에서 선별하여 캡처한 것

들로써 총 10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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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 조선선교회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이인범 목사의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서의 활동

이인범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원적을 황해도 곡산군 운중면 유촌리, 생

년월일을 1896년(명치 29년) 9월 25일생으로 기재하였다. 학

력과 경력으로는, 1919년(대정 8년) 동양선교회 신학원 졸업, 

1919-24년 12월까지 성결교회전도사 시무, 1925년 9월부터 

1933년 9월까지 동경시 심천구 조선기독교회 목사 시무, 1933

년 9월 조선 인천부 송현리 기독교회 목사부임이라고 기재하였

다. 그러나 이 이력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기존의 내용은 이인범이 1917년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여 김

상준 목사 밑에서 배웠고, 1920년에 졸업하였으며, 졸업 직후 

경안교회에 부임하였고, 동년에 무교정교회에 부임하였다가 

1922년(혹은 1921년)에 강경교회로 오게 되었으며, 1924년에 

동막교회로 전근되어 시무하다가 1926년에 면직되었다는 내용

이었다[이명직,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 

1929, 157쪽].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는 

1920년 6월 1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이인범(경기도 광주

군 경안면 경안리)의 포교계를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

2369호 4면(대정 9년 7월 3일)>, 1921년 1월 15일에는 이인

범의 포교자거주지를 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에서 경기도 

경성부 무교정으로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

부관보 제2646호 6면(대정 10년 6월 7일)>. 그리고 1924년 

8월 6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동양선교회는 이인범의 포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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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경기도 경성부 무교정 12번지에서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북정교회로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

부관보 제3674호 6면(대정 13년 11월 12일)>. 이어서 동양선

교회는 1925년 1월 29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경기

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 성결교회에 이인범의 포교담임자계

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792호 7면(대정 14년 4월 

9일)>. 그리고 1926년 12월 2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동

양선교회는 이인범(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의 포교폐지

계를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121호 15면(소화 2년 5월 

27일)>, 1927년 1월 27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동막성결

교회의 구포교담임자 이인범(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 

85번지)을 신포교담임자 박정훈(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64의 20번지)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

관보 제121호 14면(소화 2년 5월 27일)>.

이인범 목사는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로부터 1926년에 면직된 

후 일본에 건너가 1927년 8-9월경에 요츠야선교회의 동경 삼

하도조선인기독교회 선교기지에 투입되었다가 1929년 11월부

터 1933년 8월까지 근 4년간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 제1대 

담임자로 섬겼으며, 1933년 9월부터 1943년 9월까지 10년 동

안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로 섬겼다. 

2. 이인범 목사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설치변경계 

및 교파명변경계 계출

1) W. D. 커닝햄과 J. 마이클 쉘리 사이의 분열

이인범의 포교관리자변경계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

는 문서들의 하나인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포교관리자변경계

(소화11년도서류)>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934년 3월 

28일 커닝햄이 조선총독 앞으로 보낸 편지로써 성낙소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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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츠야선교회의 포교관리자인가와 교단명이 무엇인가를 묻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의 공문을 받고 보낸 회신이다. 커닝

햄은 이 회신에서 성낙소는 작년(1933년 5월 20일)에 해임되

었고, 인천 송현리의 이인범이 성낙소의 후임으로 임명받았으

며, 교단명은 기독교회(Church of Christ)라고 답변하였다. 학

무국에서 커닝햄에게 확인 공문을 보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

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만 1년쯤 지난 1935년 3월 20일경에 J. 마이클 쉘리 

가족이 그리스도의 교회 최초로 한국에 상주할 선교사로 서울

에 도착하였다. 쉘리는 목회자로서 요츠야선교회의 후원자였고, 

커닝햄이 모집한 한국선교사에 지원하여 파송받기 직전까지 

1-2년간 동경 요츠야(사곡)선교회의 실행위원을 역임하였다. 쉘

리는 한국에 도착하여 한 달쯤 후인 4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

국 사회과에 ‘기독교회’ 포교관리자계를 계출하였는데, 성낙소 

목사가 1932년 6월 11일 등록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법적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였다. 총독부가 어떤 연유로 

또 한 하나의 ‘기독교회’를 등록시켜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

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기독교회(남대문통)’으로 표기하였다. 

쉘리가 포교관리자계를 계출한 사실로 미뤄볼 때, 성낙소가 이

미 1933년 5월에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 신분

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이인범 목사가 포교규

칙을 위반하고 포교계도 없이, 포교담임자선임계도 없이, 무엇

보다도 포교관리자의 법적자격도 없이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는

지 혹은 성낙소가 법적으로는 포교관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임되었으므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도 쉘리 자신의 포교

계를 계출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또 아니면 처음부터 동

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는 별도의 선교를 펼칠 계획이었는지

는 파악할 수 없지만, 쉘리는 이인범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동경 요츠야선교회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것이 받아드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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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자 이 사실을 미국교회들에 알렸으며, 이로 인해서 커닝햄과 

분열하였다.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는 이미 1934년 말부터 

자신이 파면한 존 T. 채이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이 파

면에 항의하여 세 명의 미혼여성 선교사들이 사표를 내고 떠난 

상황에서 1935-36년 사이에 또 다시 J. 마이클 쉘리로부터 공

격을 받게 되어 입은 상처가 작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모금이 쉽지 않던 때였다. 커닝햄은 아마

도 이런 문제들의 수습을 위해서 1936년 4월 24일 동경을 떠

나 요코하마에서 배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하였고, 5월 

14일부터 선교여정을 시작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임페리얼

(Imperial) 카운티와 애리조나 주 피닉스(Phoenix)를 거쳐 콜로

라도 주 포트콜린스(Fort Collins)에서 몸의 이상을 느꼈고, 의

사의 조언을 받아드려 선교여행을 중단하였으며, 5월 22일 미

네소타 주 로체스터(Rochester)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6월 24

일 암으로 향년 72세로 별세하였다.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총독부문서들 가운데 하나인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포교에관한건(소화11년도서류)>에 J. 

마이클 쉘리와 W. D. 커닝햄 사이에 있었던 분열을 가늠할 수 

있는 문서들이 남아있다. 

조선총독부는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 ‘그리스도인 환

원 협의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회장 리온 L. 

마이어즈(Leon L. Myers)로부터 1936년 5월 25일자 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701-2 People’s Bank Building Fourth and Elm Streets, Cincinnati

조선총독부,
한국 서울.

총독 각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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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일 귀하의 직함을 바르게 적지 못하였다면, 부디 너그럽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귀국의 직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
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귀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저희들의 선교사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상충하는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사무실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사실의 입각한 것이어야 하고, 귀국의 파일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서신에 회람서신을 동봉합니다. 이 회
람서신은 저희가 수취하고 있는 상충된 진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
다.

귀국으로부터 저희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W. D. 커닝햄이 이 서신에 동봉한 회람서신의 제1번에서 주장

한대로 한국정부의 합법적인 허가를 득하여 한국에서 선교사역하고 
있습니까?
2. W. D. 커닝햄은 이 서신에 동봉한 회람서신의 제2번에서 진술

한대로 한국정부의 합법적인 승인과 인지 하에서 운영되는 12개의 
한국인 교회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서신의 목적은 W. D. 커닝햄을 궁지에 몰려고 자료를 수집하
는데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귀하의 답변에 이들 12개의 교회들이 실
제로 귀하의 영예로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다
는 정보가 포함된다면, 저희들은 귀하의 정부가 그 같은 사실을 확
증해준 사실로 인해서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W. D. 커닝
햄의 친구들입니다. 또 커닝햄의 사역에 대해서 상충하는 진술이 쏟
아지는 상황에서 커닝햄에 대한 저희들의 신뢰를 유지시킬만한 진
실이 공적자료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신용 우표를 동봉합니다. 저희의 물음에 신속히 답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이 정보를 수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저희가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장 리온 L. 마어어즈(Leon L. Myers, President)

별첨1: 요츠야선교회(The Yotsuya Mission, Yotsuy,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가 1935년 8월 15일 일본 동경에서 발송한 진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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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명예를 사랑하는 형제에게,

제 앞에 회람 및 개인 서신들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있
는 J. M. 쉘리가 요츠야선교회의 신실한 후원자들(rope-holders)에게 
보낸 것들이고, 요츠야선교회를 중상함으로써 그들의 후원을 얻어내
기 위한 것들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을 인
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적절치 아니한 수많
은 현란한 비 진리들과 명예롭지 못한 태도들에 대해서 주의를 환
기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느낍니다. 쉘리가 우리의 후원자들에게 5월 
25일 발송한 사신들과 회람서신에서 쉘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
자 주: 5월 25일은 쉘리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지 2달 후이고, 조선
총독부에 기독교회 포교관리자계를 계출한지 불과 한 달 후이다.)
“요츠야선교회는 한국사역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그 어떤 허가도 

없고, 비밀리에 위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의 교회들은 어느 때
라도 수치스럽게 폐쇄당할 수 있다.” 이 진술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
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역할 정부의 허가를 갖고 있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사역을 착수하기 전에 서울에 주재한 조
선총독(역자 주: 총독과는 동경에서 가까운 이웃이었기 때문에 친분
이 있었음)을 방문하였고, 법적 요구사항들을 모두 들었고 또 그것
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1935년 7월 23일 저는 그동안 바뀐 법이 있
는가를 알아보려고 총독의 동경사무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나 바
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비밀리에 사역했다고요?” 한국인들
에게 유익이 될 일본에 일찍이 세워진 첫 번째 선교회 빌딩 건축에 
보태라고 일본정부가 수년 전 우리의 선교회에 일천엔(Yen) 상금을 
수여했을 때, 정부는 우리에게 한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수고를 치하
하는 정중한 내용을 적은 서신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비밀리
에 위법적으로 사역을 했다고요?”
“단지 2명의 목사들만이 고용되어 12개의 교회들을 돌보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국에 9명의 유급 사역자들과 자원자들이 있습니다. 모
든 교회들은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15명을 해고시켰다.” 만약 신약성서의 기준들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이라
도 해고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의 절반조차도 
해고당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의 사역자들이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쉘

리는 우리의 12개의 포교소들 가운데 단지 2개소에서 일하는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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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은 매우 격노하였는
데, 그 이유는 쉘리가 그를 요츠야선교회에서 떼어놓으려고 점잖지 
못한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말하기를 심지
어 우리가 그에게 쉘리와 함께 일하라고 권한다고 해도 자신은 거
절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동양의 교훈은 서양의 교훈에 명예가 됩
니다!)
“우리가 그를 동경에 묶어두려고 압박하였다.” 그 “압박”은 단지 

제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쉘리가 자신의 필드에 도
착하기 전에 그가 5년이나 10년 걸려서 터득하게 될 선교사역에 대
해서 일천배가량은 더 배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쉘
리가 단신으로 새로운 필드에 뛰어들기 전에 베테랑 선교사들로부
터 약간의 경험을 얻는 것이 현명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쉘리는 배
운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역자 주: 커닝햄은 
1934년 말에 급여삭감을 항의하는 존 T. 채이스 가족을 파면시켰고,
그로 인해서 세 명의 미혼여성 선교사들이 사임해버렸기 때문에 동
역자가 절실한 형편이었다.)

명예의 기준과 상반된 것을 다음에서 발견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는 긴 후원자 명단을 보내주었고, 그들

에게 개인 서신들을 보내 쉘리를 돕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 주소록을 이용하여 그의 5월 25일자 회람서
신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서신에서 그는 부도덕하고 심히 어리석게
도 우리의 선교회를 왜곡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어떤 후원자
는 그 편지를 받고 곧 바로 우리에게 500달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우리 집에 일주일간 머물며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거스를 음모와 일을 꾸미면서 말입니다.

그는 요츠야선교회로부터 한국으로 가는 뱃삯으로 150달러를 지
원받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우리를 거스른데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인식하듯이 요츠야선교회 전도자들이 그와 동역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그들을 고용할 만큼의 충분한 자금이 없기 때
문입니다. 고결한 사람이라면 다른 두 가지 이유들, 곧 저들 전도자
들과 요츠야선교회를 인식할 것입니다.

쉘리는 공개적이고 뻔뻔하게도 우리의 후원자들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우리의 사역자들을 사서 우리에게
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만일 그의 후원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원한
다면, 한국에 있는 우리의 모든 전도자들을 접수하겠다는 뜻을 밝혔
습니다.

주목할 만한 정신훈련-모순투성이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교인이 100명 되는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한 곳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단지 40명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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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우리가 개방 회원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개방 회원
제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자 주: ‘개방 회
원제’란 침수세례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을 정회원 교인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그는 협력을 약속했지만, 오직 반대만 해왔습니다.
우리의 한국사역은 부주의하게 관리되지만, 부적절한 사람들을 걸

려냄으로써 신중함이 입증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쉘리의 회람서신에 대한 많은 비평들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옹호하기 위해서 시간과 우편요금을 낭비할 필
요가 있다는 아쉬움 속에서 이 편지에 서명합니다.

회장 W. D. 커닝햄(W. D. Cunningham, director)
에밀리 B. 커닝햄(Emily B. Cunningham)
에딧 쉼멜(Edith Shimmel)
에델 존스(Ethel Jones)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1936년 7월 17일 기안하여 

25일 결재한 문서에는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 ‘그리스

도인 환원 협의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회장 

리온 L. 마이어즈(Leon L. Myers)가 5월 25일 조선총독부에 

서신을 보내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조선에서 행하고 있는 

포교활동에 관해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 답변의 

내용은 성낙소가 1932년 6월 11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계를 계출하였고, 1936년 1월 10일부터는 이인범이 

포교관리자이며, 현재(1936년 7월)까지 등록된 포교소는 총 3

개로써 전 포교관리자 성낙소가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한 것이라

고 답변하였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그리스도인 환

원 협의회’에 발송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장님께,

귀하의 지난 5월 25일자 편지 곧 동경 요츠야선교회가 조선에서 
펼치고 있는 선교사역에 관해서 요청하신 정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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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용으로 회신해 드립니다.
동경 요츠야선교회는 이곳 선교사역의 포교관리자로 성낙소

(Seirakusho, Song Nak So)를 임명하여 1932년 6월 11일 사역개시 
신청서(포교관리자신청계)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세 개의 교회들이 정부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성낙소는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 직책에서 물려났고, 같은 날 이인범
(Riinhan, Yi In Pom)이 성낙소의 후임자로 보고되었습니다.

상기한 교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경사곡선교회 아현기독교회, 경성부 아현정 57번지(The Aken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57 Aken-cho,
Keijo)

동경사곡선교회 경성기독교회, 경성부 적선정 190번지(The Keijo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190 Sekisen-cho,
Keijo)

동경사곡선교회 인천기독교회, 인천부 송현리 89번지(The Jinsen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89 Shokenri,
Jinsen)

신실함으로,
학무국 국장(Director of the Education Bureau) 올림

환원협의회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의 회장 

리온 L. 마이어즈(Leon L. Myers)는 1936년 9월 24일자 J. 

마이클 쉘리의 편지를 받고 10월 6일 다시 조선총독부로 편지

를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애하는 국장님께,

부디 동봉한 글들을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귀하의 영예로운 정
부가 깊이 배려해 주셔서 제게 귀하의 직원이 조사한 사실들을 알
려주신 것처럼 조사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심심한 사의
를 표하는 바이며, 귀하께서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
을 만큼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신다면 제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장 리온 L. 마이어즈((Leon L. Myers,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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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J. 마이클 쉘리(Route 3, Eugene, Ore)가 1936년 9

월 24일 리온 L. 마이어즈에게 보낸 편지.

친애하는 마이어즈 형제님께,

<환원전령> 9월호 12쪽 서신을 읽고 형제님께 몇 줄 적어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가장 호의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신뢰 속에
서 형제님이 받아보시게 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비
판하려기보다는 돕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2쪽 서신 마무리 부분에서 형제님은 다음과 같은 글을 추가하셨

습니다. “이 편지가 스스로 설명합니다. 또 우리는 본 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바라는 분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
다.” 마이어즈 형제님, 저는 이 편지가 진정 스스로 설명하는지, 심
지어 형제님에게조차, 궁금합니다.

도미나가(Tominaga) 씨의 편지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현재 세 
개가 있다고 진술합니다. 또 그는 그 세 개의 교회들의 주소들을 제
시합니다. 한 곳은 진센(Jinsen)으로써 일본어로 제물포를 뜻합니다.
다른 두 곳은 게이조(Keijo)로써 일본어로 서울을 뜻합니다. 형제님은 
이들 교회들이 제가 동봉해 드린 선서진술서(공증서) 복사본에서 다
구치(H. Takeuchi)가 언급한 세 개의 교회들인 것을 아십니까? 첫 번
째 주소는 채전이고, 두 번째는 묘지이며, 세 번째는 진센(인천)의 
상업중심지에 있는 번지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주소지들에는 교회들
이 한 곳도 없습니다. 형제님은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비록 도미
나가 씨가 한국어로 하지 않고, 일본어 음역으로 적고 있지만, 그들 
번지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부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은 1935년 6월호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이 한
국에 교회들이 12개가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형제님은 성낙소가, 비록 몇 년간 요츠야선교회에 고용되지 못했
지만, 1936년 1월 10일까지 요츠야선교회의 조선포교관리자 직책을 
유지한 것을 주목하십니까?

형제님은 1932년 이전까지는, 이 편지에 따르면, 비록 그들이 
1923?년에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역자 주: 1923
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지방대지진으로 인해서 한국선교가 1924년
으로 지연됨) 요츠야선교회의 조선포교에 대한 그 어떤 허가도 없었
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형제님은 이인범(Yi In Pom)이 I. P. Lee와 동일 인물인 것과 수년
전 성낙소가 해임된 이후로 줄곧 요츠야선교회의 조선포교관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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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아십니까? 형제님은, 비록 성낙소에서 이인범으로 바꾸는 포교
관리자변경계가 1936년 1월 10일에 승인되었지만, 도미나가의 회신
날짜인 1936년 7월 29일까지 1935년 6월호 <도쿄 그리스도인>에 실
린 열두 개의 교회들 가운데 단 한 곳도 조선총독부에 보고되지 않
았다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형제님은 이 사실이 요츠야선교회가 여전히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비록 지금은 그
들이 허가를 받고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말입니다.

저로서는 한국에서 받아본 별도의 정보 때문에 상기한바와 같이 
도미나가 씨의 회신을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형제님도 아마 이것
들을 모두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만, 이 회신을 읽는 보통의 독자는 
요츠야선교회가 조선총독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있고, 받고 있었다는 
정보와 세 개의 교회들이 그 허가에 의해서 보고되었다는 정보만을 
입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비판도 부당했다는 판단을 
할까 걱정됩니다.

저는 이곳 미국에 가해진 한국의 선교 상황에 관한 진실이 유포
되는 것을 가로막는 엄청난 압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커닝햄이 사
망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사
실을 더 이상 추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제님과 수확할 일군을 기다리는 한국에 진실로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현재 채이스(Chase) 형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역의 길
에는 그 어떤 방해요소도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진심으로 호소합니
다.

한국인들에게는 현장에 상주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도움이 얼
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형제님처럼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중
대한 시기에 채이스가 한국에 선교사로 가는 것을 형제님이라면 무
엇인가 돕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만약 요츠야선교회의 실행위원회가 그 사실에 직면한다면,
그들은 채이스 형제가 현재 펼치고 있는 모험을 지원할 뿐만 아니
라, 한국에서의 모든 사역이 그의 감독 아래에서 수행되도록 할 것
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아마도 형제님이 바로 그들에게 그렇
게 하도록 시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형제님을 크게 쓰시도
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J. Michael Sh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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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법정변호사 다께치의 공증서. 이 공증서는 1935년 

10월 5일 쉘리 가족이 10월 28일 한국선교를 포기하고 미국으

로 돌아가기 직전에 작성되었다. 쉘리가 치밀하게 자신의 주장

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정변호사 다께치(H. Takechi, 서울, 1935년 10월 5일)

이 글(공증서)은 조선에서의 요츠야선교회에 관한 다음의 진술들
을 서울 총독부사무실에 보관된 기록들과 조선에서 이뤄지는 선교
들을 관장하는 행정법(포교규칙)들과 더불어 점검한 것과 그것들이 
세세한 면에서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1. 총독부(학무국 사회과)의 허가없이 조선에서 설교를 하거나 교

회들을 조직하는 것은 불법이다.
2. 포교관리자는 조선에 상주해야한다.
3. 교회를 개척하는 자는 그 사실을 총독부에 보고해야 하고, 포

교관리자가 승인해야 한다.
4. 설교자의 자격들, 이름, 교회주소가 반드시 보고되어야 하며,

목사들의 이동사항과 교회주소의 변경 등도 10일 이내에 총독부(학
무과 사회과)에 보고해야한다.
5.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를 받아 세워진 교회들을 보고하지 

않으면, 경찰은 강제로 교회를 폐쇄할 권한을 갖는다.
6. 성낙소가 요츠야선교회 포교관리자의 허가를 받고 있는 동안,

총독부는 조선영토에서의 선교에 대해 또 다른 허가서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7. 포교관리자는 모든 보고서에 날인하여야한다.
8. 성낙소(주소: 서울 숭4동 4번지)는 1932년 6월 17일(역자 주: 실

제로는 11일) 일본 동경사곡선교회기독교회(Yotsuya Mission, Church
of Christ, Tokyo, Japan)의 포교관리자로 포교관리자계를 총독부에 
계출하였다. 그는 조선선교를 위해 발행된 유일한 허가서를 지니고 
있다.
9. 요츠야선교회의 허가아래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교회들이 성낙

소에 의해서 포교소설치계가 보고되었다.
1) 1932년 12월 4일, 서울 용강면 아현리 57번지
2) 1932년 12월 7일, 서울 적선동 190번지
3) 1933년 2월 1일, 인천 송현리 89번지 

10. 상기한 주소에 어떤 교회도 없다.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보고
서가 제출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도 없다. 본인이 직접 오늘 이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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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의 장소들을 방문하였으나 아무 곳에서도 교회를 찾지 못하였다.
11. 1935년 6월호 <도쿄 그리스도인> 1쪽 두 번째 란에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진술내용을 읽었다. “요츠야선교회는 한국에 18개의 그
리스도인들의 그룹들(주일학교)과 12개의 교회들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들 12개의 교회들은 불법적으로 사역
하고 있고, 그중에 어느 곳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상기한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날인과 도장을 찍어 증명함.
법정변호사 히로까다 다께치(Hirokata Takechi, Barrister at Law)

(인)

미국에서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는 보고들을 보면, 존 T. 채이스와 
세 명의 미혼 여성들의 사역을 크게 훼손시켜온 W. D. 커닝햄이 이
제는 우리들의 명성뿐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애쓰고 있는 사역까
지도 훼손시키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것이 꽤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는 본국의 형제들이, 만일 그분들이 사실에 접근한다면, 이 점을 묵
과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 사실들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드러나기까지 저희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으신 때로부터는 저희에게 주시
는 모든 헌금과 연락은 캘리포니아 주 코로나에 계시는 클레어 허
치슨(Clair Hutchison)에게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J.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2) W. D. 커닝햄의 채이스와 쉘리와의 분열 및 사망

채이스와 커닝햄과의 관계에 금이 간 원인은 경제대공황 때문

에 빚어진 일이었다. 후원금 감소로 급여가 삭감되고 사역규모

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닝햄이 빚지는 것을 

몹시 꺼려하였고, 게다가 한국사역의 규모는 날로 늘어만 갔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커닝햄은 1934년 8월에 불만을 토로하

는 존 T. 채이스에게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였고, 10월에 

해임시켰으며, 결국 채이스 가족은 1934년 11월 2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채이스와 커닝햄 사이에 논쟁

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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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요츠야선교회를 후원하였고, 선

교사로 오기 직전에 실행위원으로 섬겼던 J. 마이클 쉘리 가족

은 커닝햄의 한국 선교사 모집에 지원하여 3월 20일경에 한국

에 도착하였다. 쉘리 가족은 수일 후인 3월 24일 주일날에 이

인범 목사가 시무하는 인천 송현기독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요츠야선교회가 한국에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았다. 이 때 김영배 전도자가 쉘리의 통역을 도

왔다. 

J. 마이클 쉘리는 서울도착 만 2달만인 5월 25일 미국에 편

지를 보내 요츠야선교회가 한국에서 펼치는 선교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쉘리가 1935년 4월 25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115번지(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주소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 포교관리자설치계<조선

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국가기록원)>를 계출한 것은 한국 

도착 한 달 만이고, 그로부터 또 다른 한 달 만에 요츠야선교회

가 한국에서 펼치는 선교의 문제점들을 커닝햄과 미국에 알림

으로써 쉘리와 커닝행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다. 이로 인

해서 쉘리 가족은 비교파 신약성서기독교에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였지만 그들이 한국에 체재한 기간은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J. 마이클 쉘리와 가족은 1935년 10월 28일 한

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1936년 내내 이 문제를 가지

고 커닝햄의 발목을 잡았다. 이로 인해서 커닝햄 부부는 1936

년 3월에 호주에서 커닝햄의 SOS요청을 받아 동경 요츠야선교

회 경력선교사로 부임한 힛치와 함께 급히 한국의 선교지들을 

방문하였고, 이 한국방문을 마치자마자 4월 24일 동경을 떠나 

요코하마 항에서 배로 미국에 도착하여 선교여행을 하던 중인 

6월 24일 암으로 사망하였다. 커닝햄 부부의 이 선교여행의 목

적은 아마도 채이스와 쉘리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 해

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커닝햄이 동료인 채이스와 쉘리 등과 갈등을 일으킨 것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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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햄이 이인범 목사를 지나치게 신뢰한 때문이었다. 이들 선교

사들과의 분열이후 커닝햄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

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기 위해서 전력을 쏟았고, 1936년 1월 

10일 그 결실을 보았다. 커닝햄 사후 요츠야선교회는 토마스 
G. 힛치(Thomas G. Hitch) 가족을 1938년 2월 18일 이후 서

울에 상주시켰고, 등록교회가 3개뿐이던 것에서 힛치 가족이 한

국에 상주 선교사로 들어가게 된 것을 소개한 <도쿄 그리스도

인> 1938년 3월호는 한국에 등록된 교회가 11개라고 보고하

였다. 그러나 힛치 가족도 서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듬해인 

1939년 8월에 호주로 돌아갔다. 이런 과정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이원균 목사가 목회했고, 또 요츠야선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던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소재의 기독교회는 그 흔적

을 조선총독부관보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아마도 이 시기

(1933-36년)가 포교관리자로 파송된 이인범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낙소 목사는 요츠야

선교회로부터 해임 당하였지만, 법적으로는 1936년 1월 10일

까지 포교관리자였기 때문이었다.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 성낙

소도 이인범도 방현기독교회의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였다는 

흔적은 찾지 못하였고, 조선총독부관보에 방현기독교회의 주소

지로 추정되는 김성산 목사(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259번지)의 포교계만 남아 있다. 

J. 마이클 쉘리가 리온 L. 마이어즈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쉘리가 범한 몇 가지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다. 

(1)조선총독부가 회신한 세 개의 교회들의 주소는 성낙소 목

사가 1932-33년 사이에 올린 포교소설치계에 따른 것이며, 자

체 건물이 없이 임대장소 또는 주택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수시

로 집회소를 옮겨 다녔고, 쉘리는 변호사의 공증서를 발급받기 

이전에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계출하

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총독

부 학무국 사회과 직원은 성낙소 목사가 계출한 포교소설치계

에 의거하여 회신하였고, 이인범은 33-35년 사이에 1936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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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일까지 합법적인 포교관리자가 아니었으므로 포교계, 포

교소설치계, 포교소소재지변경계 등을 계출할 수가 없었을 것이

란 점을 아마 고의로 간과하였을 것이다.

(2)쉘리나 커닝햄이 후원자들을 속이거나 기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들은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

였을 뿐이다. 쉘리는 입국직후인 1935년 3월 24일 인천송현기

독교회를 방문하였고, 기념촬영까지 한 사실이 있다. 이때는 이

미 성낙소가 보고한 송현기독교회의 주소지가 바뀐 뒤였다. 만

일 쉘리가 새로운 번지에 건축까지 마친 송현기독교회의 존재

를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성낙소가 보고한 주소지에 대해

서 고의로 문제를 삼았다면, 그는 자신이 친히 방문한 송현기독

교회를 성낙소가 보고한 교회와 동일하게 보지 않았거나 자신

이 방문한 송현기독교회를 불법적인 교회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도 아니면 기만한 것이 된다. 

성낙소는 세 개의 교회들의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한 후 1933

년 5월에 해임되었으므로 이 공증서가 작성된 1935년 10월 5

일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후임자인 이인범도 합법적인 포

교관리자가 아니었으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계출할 수 없

었다는 점을 공증서를 쓴 변호사 다께치도, 공증서를 요청한 쉘

리도 인지하지 못하였다. 쉘리는, 심지어 채이스까지도, 이들 교

회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쉘리

는 1935년 3월 24일 주일에 송현기독교회를 방문한 후에 단체

사진까지 촬영하였고, 요츠야선교회의 일본주재 선교사로서 채

이스는 1931년에 한국의 교회들을 시찰하였으며, 1936년 말에 

한국에 선교사로 입국한 후에도 이들 교회들의 존재를 파악하

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이스는 이들 교회들에 

대해서 그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채이스의 경우 이들 교

회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쉘

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쉘리나 채이스

의 부정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회들은 주소만 바꿨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존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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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그리스도인> 1937년 1월호는 미국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의 월간지, <환원 전령>(Restoration Herald)의 편집

인 리온 마이어즈(LeonMyers)가 조선총독부에 편지를 보내 요

츠야선교회의 한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문의하였고, 이에 조선

총독부는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에서의 사역이 정식으로 승인되

었고, 1932년 6월 11일이후로 중단 없이 기독교 사역이 수행

되고 있으며, 3개의 교회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

었다는 기사가 <환원 전령>지에 실렸다고 소개하였다. 이 정

부 확인 교회숫자가 이듬해에 힛치(T. G. Hitch) 가족이 한국에 

상주 선교사로 들어가게 된 것을 소개한 <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3월호에서는 11개로 재확인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인

범 목사가 1936-37년 사이에 7개 교회를 추가로 포교소설치계

를 계출하였기 때문이었다.

3)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기까지 커닝햄이 겪었던 고충

이인범 목사는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6월 5일에 조선

포교관리자로 임명을 받고 9월에 입국하였으나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기까지 합법적으로 포교관리자 

행세를 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성낙소 목사는 1933년 5월 20

일 요츠야선교회로부터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36년 1월 

10일까지 법적인 포교관리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성낙

소는 이인범으로부터 포교폐지를 당한 것은 1936년 9월이었다.

커닝햄은 1935년 쉘리 선교사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포

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해야한다는 사전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33년 5월 20일 성낙소 목사를 해임한 후 1935년 

전반기까지 만 2년간 포교관리자를 성낙소에서 이인범으로 변

경하려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

었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 아무튼 커닝햄은 쉘리가 심각하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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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제기하고 나온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포교관리자

변경계를 계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의 껄끄러운 변경조건들에 직면하였고, 가까운 이웃이었던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수차례 

쓰는 등의 노력 끝에 1936년 1월 10일에 가서야 비로소 포교

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할 수 있었다. 

1935년 8월 28일 도요히코 와타나베(Toyohiko Watanabe)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커닝햄은 해군제독 사

이토 자작의 소개장을 동봉하였다. 사이토 마코토(齋藤 実, 자

작)는 조선총독부에 종교계를 신설하여 기독교에 우호정책을 펼

쳤던 조선총독부 총독(1919-27, 1929-31) 2회 및 일본 정부 

수상(1932-1934)을 지냈으며, 사이토 부부는 커닝햄 부부와 

절친한 이웃이자,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를 허가한 인물이었

다. 커닝햄은 이 편지에서 수년 전 성낙소를 조선 요츠야선교회

의 포교관리자로 임명하였지만, 이제는 그의 후임자인 이인범을 

포교관리자로 변경해 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커닝햄은 8월 28일자 편지에 답신을 받지 못하자, 1935년 9

월 19일 도요히코 와타나베(Toyohiko Watanabe)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커닝햄은 이 편지에서 조선 요

츠야선교회 포교관리자로 성낙소 대신에 이인범을 등록시켜달

라며 사이토 전 총독의 소개장을 동봉하였는데, 답신을 받지 못

하였으니, 포교관리자변경계의 건으로 더 해야 할 일이 있느냐

고 물었다.

이에 대응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는 1935년 9월 

25일 기안하고 27일 결재를 받은 후 28일 학무국장명의의 공

문서(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의 건)를 W. D. 

커닝햄에게 발송하였다. 이 공문을 받고 크게 실망한 커닝햄은 

1935년 10월 11일 전 총독 사이토 자작에게 다음과 같은 내

용의 편지를 썼다.

어제 만나 뵙도록 시간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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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께 와타나베 씨가 보낸 공문을 건네 드리면서 제가 꼭 설명
했어야할 사항을 빠뜨리고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쉘리 씨는 요
츠야선교회와 그 어떤 관계도 결코 가졌던 적도 가질 수도 없습니
다. 그는 요츠야선교회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쉘리 씨는 배후에 그 어떤 조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독립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는 와타나베 씨
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파송 받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에게만 사역자들과 25개의 교회들의 사역과 64개의 일요
학교들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쉘리 씨는 교회들도 없고, 일요
학교들도 없으며, 제가 믿기로는 사역자들도 없습니다. 와타나베 씨
는 저와 쉘리 씨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여 누가 포교관리자가 
될지를 결정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는 또 그 문제를 타협해서 누가 
저의 집에서 살지를 결정하라고 제안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타나베 씨는 이인범을 조선 요츠야선교회의 포교관리자로 임명하려
면 성낙소의 동의를 얻으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성낙소를 무능하기 
때문에 해고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쉘리 씨와 마찬가지로 요츠야선
교회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그는 이인범을 임명하는 것에 대
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성낙소 씨를 임명하였는데, 제게 그를 해고할 권한
이 없단 말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와타나베 씨에게 분명히 말씀드
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분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각
하께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저를 도와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1935년 11월 16일 커닝햄은 사이토 자작

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또 썼다. 

와타나베(Watanabe) 씨가 이인범을 조선 포교관리자로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쉘리 씨는 우리가 임명한 한국 포교관리자도 아니고, 결코 그랬던 
적도 없습니다. 그는 요츠야선교회를 대적하는 자이고, 우리가 불성
실함 때문에 해고한 성낙소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쉘리 씨와 그의 가족은 10월 28일 배편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
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단계로 취해야할 일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회신을 위한 우표를 동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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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서 커닝햄은 1935년 12월 10일에 학무국이 발송한 

1935년 12월 5일자 공문을 받았는데, 성낙소에게 보낸 해임명

령서의 복사본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커닝햄은 11일 조

선총독부(Chosen Sotokufu, Keijo, Chosen)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어제 저는 성낙소 씨를 해임한다고 통보한 나의 편지의 복사본을 
보내라는 12월 5일자 귀국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제게
는 그 편지의 복사본이 없습니다.

저는 성씨를 1933년 5월 20일 해임하였고 성씨의 후임자로 이인
범이 임명되었으니 허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해군제독 사이토 자작님을 뵈었습니다. 사이토 자작님
은 제게 한국에서의 사역을 최초로 허가하신 분이십니다. 사이토님
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성씨를 해임한 편지의 복사본이 없다는 
것을 귀하께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셨습니
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커닝햄은 조선통독부 학무국장에게 보낸 12월 11일자 자신의 

편지가 배송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1935년 12월 24일 학무

국장에게 등기로 편지를 보냈다. 커닝햄은 등기편지에서 12월 

11일자 자신의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학무국장의 친절에 고맙

다는 인사를 드린 후 12월 11일자 편지내용을 설명하였고, 복

사본을 동봉하였다. 그러면서 “성낙소는 자기가 해고당한 것 때

문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사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되도록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936년도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고 적었다. 

커닝햄은 1936년에 가서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접수받겠다는 

공문을 학무국으로부터 받고나서 1936년 1월 21일에도 총독부

에 감사편지를 썼고, 이 편지에 대한 회신이 없자 2월 11일에 

다시 편지를 보냈다. 학무국에서 2월 21일 기안하여 2월 27일 

발송한 공문을 받고 학무국에서 요청한 내용을 이인범에게 편

지를 보내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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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조선총독부에 편지를 보내 인천에 거주하는 이인범이 조

선요츠야선교회의 포교관리자로 임명되었는지를 물었다. 커닝햄 

부부는 1936년 3월 중에 한국교회들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방

문을 끝내고 동경에 돌아온 후에 보낸 편지인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는 1936년 3월 24일자에 기안하

여 26일자에 결재를 마치고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

리자변경계가 3월 18일자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되었다는 공

문을 커닝햄에게 발송하었다. 커닝햄부부는 4월 24일 동경을 

떠나 미국에 도착하여 선교여행 중이던 그해 6월 24일 별세하

였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는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처리해주려는 뜻이 있었는지, 시내 숭4동 

4번지 주소로 성낙소에게 1935년 12월 24일자 소인, 23일 결

재된 통지서를 보내 12월 26일 정오에 인장 지참하여 사회과 

종교계에 출두하라고 통보하였다. 통지서가 반송되었던지, 이번

에는 1936년 1월 7일자 소인이 찍힌 통지서를 경성부 옥천동 

11번지로 성낙소에게 보냈다. 요지는 포교관리자의 건으로 면

담을 요청하니, 1월 10일 정오에 인장 지참하여 사회과 종교계

에 출두하라는 것이었다. 추정컨대 이 날 성낙소와 이인범 두 

목사가 모두 학무국 사회과에 출두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자리에서 성낙소는 포교관리자사직서에 도장을 찍었다. 자발적

인 것이었는지, 강제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성낙소 목사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함구하였다. 다만 훗날 성낙소 

목사는 <자서전>에서 이인범이 1936년 7월 8일 ‘동경사곡선

교회 기독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로 교파명변경계를 계출한 것에<조선총독부관보 제

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 대해서 그의 사욕 때문이

었다고 불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6년 1월 10일에 작성된 포교관리자변경계, 

포교관리자 및 포교관리사무소위치변경계를 접수받았다. 서류에

는 이 날짜에 맞춰 작성된 커닝햄의 사령서, 곧 이인범을 성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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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대신 포교관리자로 임명한다는 편지도 포함되었다. 이로써 

커닝햄 선교사는 1936년 1월 10일 포교규칙 제6조에 의거 동

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송현리 85의 17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조회를 거쳐 승인이 떨어져 그 사실이 3월 18

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2면(소화 

11년 3월 18일)>.

W. D. 커닝햄이 1935년 전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 

자작에게 보낸 편지들과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보낸 편지들

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35년 3월 20일경에 서울에 입경한 J. 마이클 쉘리는 

24일 주일날에 송현기독교회(담임목사 이인범)를 김영배의 통

역도움을 받아 방문하였다. 이때 송현기독교회는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에 전기시설을 갖춘 예배당건물을 갖추고 있었

다. 성낙소는 이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인 1933년 2월 

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기독교

회인천교회’의 포교담임자계와 포교소설치계를 동시에 계출하였

다<조선총독부관보 제 1882호 9-10면(소화 8년 4월 20일)>. 

이때 성낙소는 담임목사를 성낙소로, 소재지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9번지로 계출하였다. 따라서 이 송현기독교회는 1936

년 12월 23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구포교소 명칭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송현기

독교회’로, 포교소명칭변경계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구포

교소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

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구포교소소재

지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9번지’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

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계출하기<조선총독부관보 제

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이전까지는 이인범이 포교

담임자변경계와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계출하지 아니한 것은 

포교규칙을 위반한 불법행위였다. 

둘째, 커닝햄은 전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자작에게 보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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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1935년 10월 11일 성낙소가 “무능하기 때문에,” 한 달 

후인 11월 16일에는 성낙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해임하였

다고 하였고, 동년 12월 11일 조선총독부(Chosen Sotokufu, 

Keijo, Chosen)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는 “성씨를 1933년 5월 

20일 해임하였다”고 하였다. 또 성낙소는 요츠야선교회의 대적

자이고, “자기가 해고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강제

성을 띠지 않는다면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낙소가 무능했다거나 불성실했다는 말은 믿기지 않는 말이다. 

성낙소 목사는 포교관리자를 맡았던 20개월 동안에 많은 업적

을 남겼다. 경성부 계동 127번지에 있던 서울 제1교회를 숭4동 

4번지 2층짜리 목조건물로 옮겨 주일학교(유치원)를 설립

(1932년 3월 14일)하였고, 조선기독교회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사곡선교회 기독교회'로 등록(1932년 6월 11일 승

인)시킴으로써 비로소 포교규칙에 따른 합법적인 선교활동을 펼

칠 수 있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

일)>. 비록 커닝햄이 전 총독 사이토 자작의 허가를 받았다고

는 하나 1924년 5월부터 1932년 6월 11일 이전까지는 조선

총독부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었다. 성낙소는 포교관리사무

소위치를 숭4동에서 수창동으로<조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

면(소화 8년 3월 20일)>, 또다시 수창동에서 적선동<조선총독

부관보 제2257호 6면(소화 9년 7월 19일)>으로 옮겼다. 경성

에 요츠야선교회가 소유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주소이전이 

잦았던 것이다. 성낙소는 김문화 목사를 포섭하여 1932년 12

월 24일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

교회 아현교회 포교소설치계, 김문화 목사의 포교계와 포교담임

자선임계를 포교규칙에 따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

1829호 6면(소화 8년 2월 15일)>. 이뿐 아니라, 성낙소 목사

는 인천 난도(남동)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5번째 교회로, 담

임자로서 매월 세 번씩 주일 오후에 설교를 했던 인천 송현기

독교회를 요츠야선교회의 제16번째 교회로 승격시켰다. 성낙소

는 이들 인천의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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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성낙소는 경기도 경성부의 경성교회

와 아현교회 뿐 아니라, 인천부의 송현기독교회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계출함으로써 포교규칙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

을 펼쳤다. 게다가 성낙소는 <자서전>에서 평북 구성군 방현

면의 기독교회설립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였다. 엄격히 말하면, 

1933년 5월까지는 이들 세 개의 교회뿐이었으므로 커닝햄이 

1924년 5월부터 1933년 5월까지 만 9년간 펼친 선교의 열매

는 이 세 개가 전부였고, 성낙소 목사가 커닝햄에게 고용된 20

개월 기간에 얻은 결실이었다. 반면에 이인범은 그의 화려한 선

교보고에도 불구하고, 신고 된 인천 송현기독교회와 신고 되지 

아니한 방현기독교회를 제외하고는 자체 건물을 가졌거나 제대

로 된 교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성낙소가 불성실했거나 

무능했다는 말은 성낙소 목사를 두 번 죽이는 행위였다.

셋째, 커닝햄은 성낙소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였다. 성낙

소를 동경에 초청한 것이 커닝햄이었지만, 성낙소가 일본에 건

너간 직후 커닝햄은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건너갔고, 커닝햄

이 동경에 돌아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성낙소는 사모의 병환으

로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낙소는 1927년 1월 

1일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 사랑채에 ‘기독지

교회’(基督之敎會)를 개척하였는데, 이 교회출신 재일유학생에 

의해 커닝햄에게 소개되었다. 성낙소는 커닝햄의 초빙을 받아 

1930년 5월에 일본에 건너갔고, 횡빈조선기독교회를 1931년 

1월부터 9월 사임할 때까지 담임하였다. 그리고 성낙소는 

1931년 9월 하순에 요츠야선교회 조선 포교관리자로 안수를 

받고 귀국하여 장로교출신 박흥순 목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커닝햄은 성낙소가 일본에 머문 대부분의 시간을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성낙소를 개인적으로 파악하거나 경

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반면에 커닝햄은 1927년 8-9월경부

터 삼하도조선기독교회 선교기지들에 투입되었다가 1929년 11

월부터 선교기지에서 교회로 승격된 심천조선인기독교회를 담

임하고 있던 이인범을 절대적으로 신임하였다. <도쿄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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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932년 8월호와 1933년 8월호에 따르면, 커닝햄은 이인

범을 1932년 8월부터 두 달간, 1933년 2월 중순부터 한 달 

이상 한국에 단기선교를 보냈는데, 이 기간에 이인범이 거둔 놀

라운 성과에 고무된 요츠야선교회는 심천조선기독교회의 담임

자 이인범을 새로운 포교관리자로 한국에 파송할 목적으로 성

낙소를 해임하였다. 정확한 해임날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커닝

햄은 1935년 12월 11일 조선총독부(Chosen Sotokufu, 

Keijo, Chosen)에 보낸 편지에서 해임날짜가 1933년 5월 20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요츠야선교회는 1933년 6월 5일 월

례회에서 이인범과 그의 가족을 한국에 상주할 선교사(조선 포

교관리자)로 파송하자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인범

은 섬기던 심천조선인기독교회를 조력자였던 채호(Ho Cheh)에

게 맡기고 동년 9월에 한국으로 건너갔다.

넷째, 이인범이 성낙소의 포교관리자 직책을 빼앗을 수 있었

던 것은 커닝햄도 원했고, 이인범도 원했고, 송현기독교회도 원

했기 때문이었다. 이인범은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로부터 1926년

에 면직되고 나서 일본으로 건너가 1927년 8-9월경에 요츠야

선교회의 동경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 선교기지에 투입되었다가 

1929년 11월부터 1933년 8월까지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고 싶어졌을 것이다. 그러던 참에 커

닝햄이 1932년 8월부터 두 달간, 1933년 2월 중순부터 한 달 

이상 이인범을 한국에 단기선교사로 보냈고, 이 기간에 인천 송

현기독교회와 서울 창동교회가 부흥강사 자질이 많은 이인범 

목사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이인범은 성낙소를 창동교회에 심

으려함으로써 인천부 송현기독교회를 염두에 뒀으며, 한국교회

들이 자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커닝햄에

게 보냈다. 크게 신임했던 이인범의 선교보고에 고무된 커닝햄

은 5월 20일 성낙소를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이인범을 6월 5

일 선임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낙소 목사가 해임당한 것은 

커닝햄이 편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성실”하거나 “무능”해서

가 아니라, 성낙소가 포교계와 포교소로 등록시킨 송현기독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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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흥회를 개최한 이인범이 제대로 된 목회자가 없던 송현

기독교회에 부임하기를 원했던 욕심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다섯째, 성낙소 목사는, 비록 커닝햄으로부터 해임을 당하기

는 했지만, 합법적으로는 포교관리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인범이 자신의 포교계와 포교자선임계 및 포교소소재

지변경계도 없이 불법적으로 송현기독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

여 활동한 것과 송현기독교회가 주소지를 옮겨 건축한 것 등을 

당국에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범의 선교활동을 

훼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송현기독교회는 성낙소가 조선

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등록시킨 교회였다. 대신에 이인범은 

커닝햄이 파송한 조선 포교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낙소가 시

무한 적선동 경성교회나 김문화가 시무한 아현동 교회에 아무

런 손을 쓸 수가 없었다. 1936년 1월 10일 그의 포교관리자변

경계가 받아드려진 후인 1936년 9월 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

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정 106번

지)와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의 포교폐지계

를 계출할 수 있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

년 1월 26일)>. 그렇다고 이때까지 성낙소 목사와 김문화 목사

가 동일 장소에서 목회를 지속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일본인 변호사 다께치가 1935년 10월 5일에 그들의 교회주소

지를 찾아갔지만, 동일번지에 교회들이 없었고, 송현기독교회가 

건물을 짓고 이전하여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에 존재했

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낙소가 계출한 최초의 포교소소재지 89

번지를 찾아간 후에 동일 장소에 교회가 없다는 공증서를 작성

한 것으로 보아 성낙소 목사와 김문화 목사 역시 포교소소재지

변경계를 계출하지 않고 이전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여섯째, 이인범에 의해서 포교계가 폐지된 성낙소 목사와 김

문화 목사는 자신들의 포교계를 총독부에 계출해줄 교단이 필

요하였을 것이다. 그 때문에 1937년경부터 성낙소는 조선야소

교회에 적을 두었을 수 있고, 1938년 3월 31일 조선야소교회

는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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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성교

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담임자선정계를 포

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38호 

5면(소화 15년 7월 8일)>. 그러나 성낙소 목사는 다행히도 

1937년 4월에 김문화 목사의 전갈로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재회하였고, 채이스가 갓 시작한 서울성서훈련원에서 수업을 받

기 시작하였다. <한국인 전령> 1949년 3월호와 <그리스도인 

표준> 1939년 3월 18일자 및 6월 17일자에 의하면, 성낙소는 

1938년 11월 4일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았고, 1939년 초에 

제3교회로 편입되었다. 실제로 채이스는 1939년 3월 29일 포

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

주)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

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

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에 성낙소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

다<조선총독부관보 제3726호 10면(소화 14년 6월 23일)>. 

그러므로 성낙소 목사가 조선야소교회에 잠시 적을 두게 된 이

유는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계출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목회사역

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곱째, W. D. 커닝햄이 1935년 10월 11일 전 총독 사이토 

자작에게 보낸 편지에서 “쉘리 씨는 요츠야선교회와 그 어떤 

관계도 결코 가졌던 적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는 요츠야선교

회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쉘리 씨는 배후에 그 어떤 조직도 갖

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독립 선교

사로 나왔습니다. 그는 와타나베 씨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미

국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파송 받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에게

만 사역자들과 25개의 교회들의 사역과 64개의 일요학교들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쉘리 씨는 교회들도 없고, 일요학교들

도 없으며, 제가 믿기로는 사역자들도 없습니다.”고 한 것은 상

당히 잘못된 정보였다. J. 마이클 쉘리 선교사는 요츠야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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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기후원자였고, 실행위원회 위원까지 지낸 목회자였기 때문

이고,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으며, 1935년 3

월 20일경에 입경하여 4월 25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통 5정

목 115번지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 포교관리자계를 

계출하였기 때문이다<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

년 6월 15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국가

기록원)>. 이때 쉘리는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

가 성낙소로 남아있는 것과 이인범이 포교계 계출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사실을 커닝햄에게 통보하였으나 오

해만 받자 미국 교회들에 알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커닝햄은 적극적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를 받아내기 

위해서 발 벗고 나셨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은 커닝햄

이 적대자라고 말했던 쉘리의 방해와 성낙소의 비협조가 한몫

을 하였다. 이인범의 포교관리자변경계 계출이 1933년 9월에 

부임한지 2년 3개월이나 지나서, 그것도 전 조선총독 사이토의 

도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936년 1월 10일에 해결된 이유

였다. 쉘리는 1935년 10월 28일 미국으로 영구 귀국하기 수일 

전까지 요츠야선교회의 불법성을 파헤칠만한 증빙자료를 수집

하였다. 

여덟째, 이인범이 포교계 계출도 없이 포교활동을 한 것은 불

법이었다. 성낙소가 신고한 3개 교회이후 해임당한 후 1936년 

1월 10일까지 이인범이 활동하여 세운 교회들은 모두 무신고 

불법교회들이었다. 쉘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

다. 이인범이 포교규칙을 몰랐거나 성낙소가 반대하여 포교관리

자변경계를 계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커닝햄이 1934

년 3월 28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보낸 편지내용으로 

볼 때, 이인범이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려고 했다가 성낙소

의 반대에 부딪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그 같은 

사실에 대한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그 때문에 학무국에서 커

닝햄에게 성낙소가 포교관리자인가를 무엇 때문에 물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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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길이 없다. 아무튼 커닝햄과 이인범이 포교관리자변경계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1935년 쉘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부

터였다.

아홉째, 이인범이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

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커닝햄의 노력과 전 총독 사이

토 마코토 자작의 도움 때문이었다. 이인범은 이날 동경사곡선

교회 기독교회 구 포교관리자 성낙소(경성부 수창동 106번지)

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17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

경계와 포교관리자사무소를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에서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로 바꾸는 포교관리사무소소재지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1면(소화 11년 3월 

18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번지의 이인범(명치 29년 9

월 25일생)을 본 선교회 조선지방 포교관리자로 전임자 성낙소

를 대신하여 임명함”이라고 쓴 사령서와 성낙소 목사가 도장을 

찍은 포교관리자사직계가 첨부되었다. 이인범이 계출한 포교관

리자변경계는, 1936년(소화 11년) 3월 26일자 결재 서류에 따

르면, 소화 11년 3월 24일 학무국 사회과에서 기안하여 25일 

학무국장과 사회과장 및 주임의 결제가 떨어졌다. 3월 10일까

지 조회마치고 18일 관보에 게재토록 하였다.

열째, W. D. 커닝햄은 조선 포교관리자가 성낙소에서 이인범

에로 변경되도록 하려고 1935년 후반기를 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렸고, 해군제독, 조선총독부 총독 2회, 일본수상을 역임한 

사이토 마코토 자작에게 뿐 아니라,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많은 편지를 썼는데, 거의 떼쓰는 수준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

었던 것이 1935년이 커닝햄에게 매우 신경질적일 수밖에 없는 

불운한 해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파면시켰던 존 T. 채이스가 본

토에서 펼친 공격도 부족해서 다년간 요츠야선교회를 후원했고, 

실행위원까지 역임했으며 자신이 모집하여 한국선교사로 보낸 

J. 마이클 쉘리의 공격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츠야

선교회에서 사역하였던 3명의 미혼여성 선교사들이 채이스의 

파면에 항의하여 요츠야선교회를 떠나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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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이유 없이 포교관리자직책에서 성낙소를 해임하고 이인범

을 임명하였기 때문에 성낙소뿐 아니라, 심지어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조차 그에게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사단의 발생은 부

분적으로 커닝햄이 이인범을 지나치게 신뢰한데서 벌어진 일이

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수습을 위해서 커닝햄 부부는 호주에서 

급히 초빙한 경력선교사 힛치와 함께 1936년 3월에 한국교회

들을 방문하였고, 이 한국방문을 마치자마자 4월 24일 동경을 

떠나 미국에 도착하여 선교여행 중이던 그해 6월 24일 암으로 

사망하였다.

3. 이인범 목사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서의 활동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서의 활동(1933.9-1936.6)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는 192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으나 1932년 6월 10일까지 만 8년간 조선총독부 학무

국 사회과에 포교에 관련된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다. 커닝햄 

선교사는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자작이 허가하였으니 합

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커닝햄은 일본에 상주하는 선교

사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츠야선교회가 파견한 한국인 사역

자들 가운데 아무도 만 8년간이나 포교허가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반면에 성낙소 목사는 일본 횡빈(요코하마)에서 돌아와 포교

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포교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1932년 6월 11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란 교파명으로 포

교관리자설치계를 계출하였다. 그리고 1932년에 서울의 2개 교

회, 1933년에 인천의 1개 교회를 위해 포교소설치계를, 자신과 

김문화 목사의 포교계를 계출하였다. 이것은 성낙소 목사가 귀

국하기 전까지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의 8년의 결실이 너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또 커닝햄이 보고한 한국선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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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과도 너무 달랐다는 것을 뜻한다. 신고된 내용만가지고 볼 

때는 1924년부터 1935년까지 요츠야선교회의 한국기독교회에

는 총 3개의 교회만이 존재하였다. 이 사실을 반영하듯이, 조선

총독부통계연보 1933년도 제416표, ‘1933년(도)말 교회당 포

교소 강의소 현황’에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는 3개로 표기

되었다. 참고로 이 무렵 천주공교 327개, 조선야소교장로회 

2583개, 기독교조선감리회 814개, 성공회 87개, 로국정교회 6

개, 일본기독교회 12개, 일본메소제스트교회 7개, 제7일안식일

야소재림교 129개, 동양선교회 149개, 구세군 74개, 조선기독

교회 27개, 동양선교회호리네스교회 7개, 조선회중기독교회 26

개, 기독동신회 2개였다.

이인범 목사는 1933년 9월에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를 사

임하고 귀국하여 성낙소를 대신하여 포교관리자의 직책을 수행

하였으나 그의 활동은 모두 불법적인 것이었다. 이인범 역시 포

교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았던 것

처럼 보인다. 1935년 5월에 J. 마이클 쉘리의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듯이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

려고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으며, 

그것도 커닝햄과 전 조선총독 사이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야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인범 목사는 비로소 1936년 1월 

10일 포교규칙 제6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

관리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송현리 85의 17번지)으

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와 관리사무소소재지를 경기도 경

성부 수창동 106번지에서 경기도 인천부 송현동 50번지로 바

꾸는 포교관리사무소소재지변경계를 계출할 수 있게 되었다<조

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2면(소화 11년 3월 18일)>. 

이후 이인범은 7년 8개월간(지지자였던 커닝햄 사후 7년 3개

월간) 합법적인 포교관리자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1943년 9월 

17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구포교관리자 이인범을 신포교관리

자 평산 무웅(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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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계출되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5020호 14면(소화 18년 

10월 26일)>, 13일이 지난 30일에는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인범(경기도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

번지)의 포교폐지계가 계출되었으며<조선총독부관보 제5024호 

20면(소화 18년 10월 30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

교회 조선선교회 아현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 구포교담임자 이인범을 신포교담임자 송산 의웅

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30

호 2면(소화 18년 11월 8일)>. 이들 자료들로 비춰볼 때 이인

범은 1943년경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결과

적으로 그는 장로교회로 이적하였고, 1949년 1월 3일 금산제
일교회에 부임하였으며, 1951년에 금산에서 별세하였다.

2)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서의 활동(1936.7-1943.9)

이인범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드

려진 후 동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로 교파명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

일)>. 그리고 1936년 9월 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

회 조선선교회 김영배(경기도 인천부 유정 30번지)와 신신근

(경기도 인천부 금곡리 5번지)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유정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유정 4

번지)의 포교소설치계와 김영배(경기도 인천부 유정 30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929호 3-4

면(소화 11년 10월 16일)>. 또한 이인범은 같은 날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

정 106번지)와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의 포

교폐지계를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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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아현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으로 포교

소설립자변경계도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42호 6면

(소화 12년 3월 9일)>. 이뿐 아니라, 이인범은 같은 날 포교규

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포교계를 계출하였고, 포교규칙 제9조에 의

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회의 구포교소재지 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57번지를 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로 포

교소소재지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4,6

면(소화 12년 1월 26일)>. 이 아현정 473번지의 교회가 서울 

제1교회(경성교회)의 역할을 맡았고, 따라서 이곳에 1938년 서

울성서훈련원을 개교시켰다가 가까운 곳의 건물 2층을 세내어 

이전하였다.

1936년 12월 23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구포교소 명칭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

회 송현기독교회’(경기고 인천부 송현정 50번지)로 포교소명칭

변경계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

교회인천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9번지) 구포교소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소설

립자변경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송현기독교회의 구포교소

소재지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9번지를 경기고 인천부 송현정 

50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그리고 5일 후인 1936

년 12월 28일 포교규칙 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

현기독교회의 구포교담임자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

번지)를 신포교담임자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

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19

호 6면(소화 12년 2월 9일)>. 이로써 이인범 목사는 1936년 

말까지 성낙소 목사의 모든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았고, 

성낙소의 흔적지우기를 완료하였다. 

1933년 9월에 포교관리자로 부임한 이인범이 1936년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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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만 3년간 성낙소 목사가 신고한 3개 교회에 추가시킨 교회

는 유정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 단 한 곳뿐이었다. 

따라서 커닝햄이 미국에서 선교여행 중이던 1936년 6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1924년 3월 말에 한

국 땅에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운지 만 12년 동안 내국인 사역

자들에 의해서 인천에 3개(송현동, 유동, 금곡동), 서울에 3개, 

평북 구성군에 2개(방현면, 오봉면), 평북 정주군에 2개(용포동, 

근담동), 대류리(황해북도 중화군?)에 1개, 경남 마산에 1개, 

총12개의 교회와 12명의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도쿄 그리스도

인>의 보고와는 8개 교회나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생긴 것

은 실제로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늦장 보고하였기 때문

이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3월호가 한국에 신고 된 교

회를 11개라고 보고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 보고에 의하

면, 1937년 한 해 동안에만 7개 교회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

회과에 계출되었다는 뜻이다. 커닝햄이 보고한 12개의 교회들 

가운데, 정주군의 근담동과 대류리(황해북도 중화군?)의 교회들

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계출되지 아니하였다. 또 성낙

소 목사가 계출한 서울의 2개 교회들 가운데 한 곳(아현정기독

교회)만 남았고, 이난기 목사에 의해서 서울 제2교회가 개척되

었기 때문에<도쿄 그리스도인(1936년 5월호)> 1936년 말까

지 서울에는 2개 교회만 있었다. 

요츠야선교회의 서울 제1교회인 아현정기독교회는 성낙소 목

사가 계출한 경성교회로서 계동에서 시작되어 숭4동, 수창동, 

적선동으로 옮겨 다녔고, 아현정 473번지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자리를 잡았다. 평북에서는 근담동과 대류리에 세워진 포교소들

의 소식이 끊어진 대신에 구성군에서 평지동기독교회와 정주군

에서 약수포기독교회와 문인동기독교회가 추가로 개척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평지동기독교회와 약수포기독교회가 조선총독부에 

계출되었는지는 확인된바가 없다.

이인범은 1937년 5월 10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오봉기독교회(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 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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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치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12호 10면(소화 

12년 6월 2일)>. 또 동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

선선교회 장신주(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 125번지)와 

김성산(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259번지)의 포교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12호 9면(소화 12년 6월 2

일)>. 이틀 후인 5월 1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상익(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과 최성

진(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와룡동 427번지)의 포교계를, 제9

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용포동기독교회(평안북도 정주

군 고안면 용포동 170번지)와 문인동기독교회(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면 문인동 51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

독부관보 제3126호 9면(소화 12년 6월 18일)>.

이인범은 1937년 6월 2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정삼선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7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이틀 뒤인 

23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금곡정교회

(경기도 인천부 금곡정 48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10-11면(소화 12년 8월 18일)>. 

그리고 동년 10월 3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

선교회 유정기독교회의 구포교소소재지 경기도 인천부 유정 4

번지를 경기도 인천부 화정 2정목 14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

계를 계출 및 포교소명칭 유정기독교회를 화정기독교회로 포교

소명칭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5면(소

화 12년 12월 16일)>. 

이인범은 1937년 11월 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태희(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번지)의 포교계

를<조선총독부관보 제3069호 4면(소화 12년 4월 10일)>, 동

년동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난

기(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29의 4번지)의 포교계를 계출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3019호 5면(소화 12년 2월 9일)>.

이인범은 1938년 8월 2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윤낙영(경기도 경성부 흑석정 37번지)의 포교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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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영등포정 

256번지), 25일 염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염리정 3의 53번

지)와 마장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의 포

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계출하였다. 또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기독교회에 윤낙영, 

염리기독교회에 이난기, 마장기독교회에 김상익의 포교담임자선

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567호 4-6면(소화 13

년 12월 8일)>. 

이인범은 1939년 1월 3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태희(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의 포교계

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덕산기독교회

(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 포교소설치계 및 제10조에 

의거 김태희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645호 2-3면(소화 14년 3월 16일)>

이인범은 1940년 3월 9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송기준(경

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의 11번지)의 포교계를 계출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4081호 6면(소화 15년 8월 27일)>. 또 

동년 3월 1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화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대화정 109번지)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화기독교회(경

기도 인천부 대화정 109번지)에 임준식(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5의 1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

보 제3956호 5-6면(소화 15년 3월 30일)>. 또 이날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임준식의 포교계를 계출하

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67호 6면(소화 15년 4월 13일)>. 

수일 후인 3월 15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

교회 신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선정 60번지), 구마산기

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상남동 269의 1번지), 북마산기독교회

(경상남도 마산부 교동 72의 10번지)에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

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4054호 3면(소화 15년 7월 26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신마산기독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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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

4058호 15면(소화 15년 7월 31일)>. 그리고 1940년 8월 19

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흥정기독교

회(경기도 경성부 대흥정 36의 19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계출

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87호 3면(소화 15년 9월 3일)>.

이인범은 1941년 4월 1일 발효된 종교법으로 인해서 요츠야

선교회로부터 지원이 완전히 끊긴 1942년 2월 1일에도 기독교

회 조선선교회 제9조에 의거 현천기독교회(경기도 고양군 신도

면 현천리 23번지)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

보 제4520호 2면(소화 17년 2월 23일)>.

그리고 1943년 9월 17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구포교관리자 

이인범을 신포교관리자 평산 무웅(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50번

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

5020호 14면(소화 18년 10월 26일)>. 그리고 신포교관리자

인 평산 무웅에 의해서 1943년 9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이인범(경기도 서대문구 아현정 473

의 6번지)의 포교폐지계가 계출되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5024

호 20면(소화 18년 10월 30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

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아현정 

473의 6번지) 구포교담임자 이인범이 신포교담임자 송산 의웅

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030

호 2면(소화 18년 11월 8일)>. 

이인범 목사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평산 무

웅에 의해서 1944년 9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

회 조선선교회 유지욱(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89

번지)의 포교계<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3면(소화 19년 12

월 6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염리

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53번지) 구포교담

임자 이난기를 신포교담임자 유지욱으로 포교담임자변경계<조

선총독부관보 제5353호 2면(소화 19년 12월 7일)> 및 포교규

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염리정교회에 유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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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85번지)의 포교담임자선

정계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55호 2면(소화 19년 

12월 9일)>.

4. 요츠야선교회의 국내 사역자들(타 교단 출신)

1) 박제곤(동경 유학생)

요츠야선교회의 동경 제1교회를 출석하던 중 한국에 세울 포

교소(선교기지)를 물색해달라는 커닝햄의 부탁을 받고 커닝햄 

부부의 입경보다 일주일 빠른 1924년 3월 18일 서울에 들어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27년 7월호

에 따르면, 요츠야선교회는 1924년 5월에 박제곤을 한국에 보

내 선교기지를 개척토록 하였으나 부친이 박제곤의 복음사역을 

반대함으로써 사역을 포기하였다. 

2) 이원균 목사

이원균은 박제곤 대신 요츠야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서울포교

소에 부임하여 1924년 10월부터 경성성서학원에 복학하기 위

해서 사임한 1927년 초까지 사역하였다. 

이원균은 1927년 기간에 동양선교회 김천성결교회(경상북도 

김천군 김천면 남산정 34의 8번지)에서 목회하였다. 조선통독

부관보에 따르면, 1927년 11월 3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구포교담임자 이원균을 이정순으로 바꾸는 포교담임자변경계가 

계출되었기 때문이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8호 9면(소화 3년 

1월 12일)>. 그리고 1928년 5월 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동양선교회 이원균의 포교폐지계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455호 4면(소화 3년 7월 5일)>. <도쿄 그리스도인> 1934

년 2월호에 이원균이 신학을 마치는 동안 요츠야선교회가 경제

적인 후원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1927년 말에 김천성결교회

를 사임한 것으로 보아 1928년에 경성성서학원에 복학(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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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원균은 1933년경 평북 구성군 방현면에 파송되어 1937년 

중반에 자녀교육문제로 사임하고 동경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에 

부임하였다. 1933년 5월 20일 해임된 성낙소 목사도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한 이인범 목사도 이원균의 

포교계나 포교소담임자선정계 등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에 계출하지 않았다. 이원균 목사가 평북 구성군과 정주군에서 

펼친 왕성한 목회활동이 불법적이었던 셈인데, 그렇다고 무슨 

법적 제제나 제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커닝햄으로서는 그

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것 말고는 어떤 문제의식도 갖지 못

하였다. 

3) 김광춘 목사

이원균을 대신하여 1927년 중반부터 29년 3월까지 서울 포

교소를 맡아 사역하였다. 

4) 박흥순 목사

한국장로교회에서 목회하던 중에 요츠야선교회의 동경 제5교

회를 출석하던 동생 박경순이 개척한 동경 삼하도조선인기독교

회를 맡아 1927년부터 1929년 초까지 섬겼다. 박경순이 미국

에 유학을 떠나면서 형인 박흥순을 요츠야선교회에 추천하였다. 

<도쿄 그리스도인> 1929년 11월호에 따르면, 박흥순 목사는 

1929년 3월 36일 귀국하여 4월부터 김광춘의 뒤를 이어 서울

포교소에서 사역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0년 4월 27일 서

울포교소를 요츠야선교회 서울 제1교회로 승격시켰다. 이 교회

는 성낙소 목사가 부임한 1931년에 계동에 있었다. 

5) 이성록

1930년 4월부터 서울에 투입되어 31년 무렵까지 박흥순 목

사와 함께 선교기지들에서 사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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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동혁

1930년 4월부터 서울에 투입되어 31년 무렵까지 박흥순 목

사와 함께 선교기지들에서 사역하였다.

7) 성낙소 목사

성낙소 목사는 일본 횡빈조선인기독교회를 사임하고 1931년 

9월에 귀국하여 박흥순 목사의 뒤를 이어받았다. 성낙소는 요츠

야선교회 조선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서 1933년 5월 20일 해임

될 때까지 20개월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먼저 서울 제1교회

를 계동에서 숭4동의 이층 목조건물로 옮겼다. 이곳에 1932년 

3월 14일 주일학교(유치원)를 설립하였고, 6월 11일 조선총독

부 학무국 사회과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설

치계를 계출하였다. 요츠야선교회가 1924년부터 조선선교를 시

작하였지만, 1932년 6월 11일까지 그 누구도 이 일을 생각해

내거나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따라서 만 8년간의 이들 초기사

역에 대한 기록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 또한 그간의 사

역은, 비록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구두승낙이 있었을지

라도, 모두 불법이었던 셈이다. 

성낙소 목사는 이 기간에 3개 교회의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

였고,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5월에 해임된 이후로도 

1936년 1월 10일까지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합법적인 

포교관리자였기 때문에 요츠야선교회가 새로 선임하여 파송한 

이인범 목사는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회를 사임하고 귀국한 

1933년 9월부터 포교관리자변경계가 받아드려진 1936년 1월 

10일까지 조선총독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포교관리자 직책을 수행한 셈이었다.

이인범 목사는 1936년 9월 4일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 거주)의 포교폐지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

일)>, 성낙소 목사(내수정기독교회)는 1937년에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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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문화 목사

장로교회 출신의 김문화 목사는 김동렬 목사의 부친으로 알려

져 있다. 성낙소 목사는 1932년 12월 2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 목사(경기도 경성부 원동)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

관보 제1829호 7면(소화 8년 2월 15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에 김문화 목사의 포교담임자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

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이인범 목사는 1936년 9월 4일 김문화 목사(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 거주)의 포교폐지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

거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김문화 목사는 1937년에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

교회에 합류하였다.

9) 이인범 목사

이인범은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6월 5일 조선포교관리

자로 임명을 받고 9월에 입국하였으나 1936년 1월 10일이 돼

서야 가까스로 그가 원하는 대로 포교관리자변경계가 계출될 

수 있었다. 이후 이인범은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기독교

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를 계출하여 1943년 9월 17일

까지 포교관리자신분을 유지하였다.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된 

1941년 이후에는 요츠야선교회가 후원을 끊고 한국선교를 완

전히 포기하였다. 요츠야선교회는 한국에 아무런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10) 김영배 목사

김영배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성낙소와 함께 사역하고 

있다고 소개한 <도쿄 그리스도인> 1932년 5월호에서였다. 

1935년 3월 24일에는 이인범이 시무한 인천 송현기독교회 주

일예배 때 J. 마이클 쉘리 가족의 통역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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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그리스도인> 1936년 12월호에 따르면, 김영배는 동

경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중국 상해 성요한대학교에서 석

사학위를 받았다. 또 1938년 사역자들의 소개에서는 김영배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선교사 쉘리는 김영배가 

공립학교 교사라고 하였고, <도쿄 그리스도인>은 그가 월 100

엔의 급여를 받는 교사직을 포기하고 요츠야선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영배는 자신이 개척한 유동기독교회에 1936년 6월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였고, 이인범은 9월 4일 김영배(경기도 인천부 

유정 30번지)의 포교계와 포교담임자선정계를, 포교규칙 제9조

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유정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유정 

4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929

호 3-4면(소화 11년 10월 16일)>.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10월 3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유정기독교회의 구포교소소

재지를 경기도 인천부 화정 2정목 14번지로 바꾸는 포교소소재

지변경계와 유정기독교회를 화정기독교회로 바꾸는 포교소명칭

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5면(소화 12

년 12월 16일)>. 

11) 신신근 목사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가 계출되자 이인범 목사

는 인천 송현기독교회를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의 목사 신신근에

게 맡기고, 본인은 서울 제1교회, 곧 경성기독교회의 후신이라

고 말할 수 있는 아현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로 

옮겨 줄곧 그곳에서 활동하였다.

신신근 목사는 1936년 중반 경에 송현기독교회에 부임하여 

1946년 12월 2일 소천 때까지 담임목사로 섬겼다. 신신근 목

사 사후 즉시로 송현기독교회는 현 인천송현성결교회로 재건되

었다.

동양선교회는 1933년 1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광주

성결교회의 포교자로 신신근(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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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계를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1881호 8면(소화 8년 

4월 19일)>, 2월 10일에는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광주성결

교회 구포교담임자 김정호(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를 신

포교담임자 신신근(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으로 포교담임

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56호 5면(소화 8

년 3월 18일)>. 

동양선교회는 1936년 6월 2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신신

근(경기도 광주군 경안면 경안리 51번지)의 포교폐지계를 계출

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2859호 6면(소화 11년 7월 24

일)>, 수개월 후 이인범은 9월 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

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자로 신신근(경기도 인천부 금곡리 5

번지)의 포교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929호 3면

(소화 11년 10월 16일)>. 

12) 장신주 목사

장신주는 평북 구성군 오봉기독교회(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의 제2대 담임목사였다. 오봉기독교회는 방현기독교회

(이원균 목사)의 선교기지(포교소)로 출발하여<도쿄 그리스도

인(1933년 10월호)>, 1933년 부지매입, 1934년 건축<도쿄 

그리스도인(1934년 6월호)>, 1935년 4월 추가 부지확보가 이

뤄진 교회였다<도쿄 그리스도인(1935년 6월호 및 11월호)>. 

그러나 이인범은 장신주(평안북도 구성군 오봉면 인봉동 125번

지)의 포교계와 오봉기독교회의 포교소설치계를 1937년 5월 

10일에 가서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12호 9-10면

(소화 12년 6월 2일)>.

13) 최성진 장로

최성진(崔成珍) 장로는 평북 정주군 문인동기독교회를 담임하

였다. 국가기록원에 출생년도가 1875년, 주소가 방현기독교회

가 소재했던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현 구성군 남창리)

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1년에 애족장이 추서되었으나 전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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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 ‘독립유공포상자 중 훈장 미전수자 명단’에 올라있다. 

이인범은 1937년 5월 1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최성진(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와룡동 427번지)의 

포교계를,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문인동기독교회

(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면 문인동 51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26호 9면(소화 12년 6월 18

일)>.

14) 김성산 목사

이원균 목사가 자녀교육 때문에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회로 

자리를 옮겨감에 따라<도쿄 그리스도인(1937년 1월호)> 48세

의 김성산 목사가 1937년 4월 방현(호겐)기독교회의 제2대 목

사로 부임하였다<도쿄 그리스도인(1937년 6월호)>. 이인범은 

김성산(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 259번지)의 포교계를 

1937년 5월 10일에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112호 

9-10면(소화 12년 6월 2일)>. 방현기독교회의 포교소설치계가 

계출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알 수는 없지만, 방

현기독교회에는 유치원과 사택까지 갖춘 교회였으므로 김성산 

목사의 주소지,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면 하단동’에 교회가 있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15) 주정국 목사

주정국 목사는 이인범의 신학동기로서 동경 심천조선인기독교

회에 제3대 목사로 부임하였을 당시 49살이었다. 부인과 외아

들을 두었고, 20년의 목회경험을 갖고 있었다. <도쿄 그리스도

인> 1937년 5월호에 따르면, 주정국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1937년 어느 시점에 평북 신의주기독교회로 

옮겨 간 것으로 추정되나 김성산 목사가 방현기독교회에서 좋

은 성과를 얻지 못하자<도쿄 그리스도인(1937년 12월호)> 

1938년에 주정국 목사가 방현기독교회의 제3대 담임목사로 부

임하였다<도쿄 그리스도인(193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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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용섭 목사

평북 구성군 평지동기독교회의 담임이었다.

17) 류(W. K. Ryu) 목사

평북 정주군 고현면(혹은 고안면) 용포동에 세워진 용포동기

독교회를 섬겼다. 이인범은 1937년 5월 12일 포교규칙 제9조

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용포동기독교회(평안북도 정주군 

고안면 용포동 17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

독부관보 제3126호 9면(소화 12년 6월 18일)>.

18) 김명철

평북 신의주기독교회를 잠시 이끌었다<도쿄 그리스도인

(1938년 11월호)>

19) 이난기 목사

이난기 목사는 협성신학교(감리교)를 졸업하였다. 이인범은  

1937년 11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

회 이난기(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29의 4번지)의 포교계를 계

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19호 5면(소화 12년 2월 9

일)>. 이인범은 1938년 8월 25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

독교회 조선선교회 염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염리정 3의 53

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계출하였고, 포

교규칙 제10조에 의거 염리기독교회에 이난기의 포교담임자선

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567호 4-6면(소화 13

년 12월 8일)>. 

해방 후인 1948년경에 이난기 목사(용산기독교회)는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20) 윤낙영 목사

윤낙영 목사는 1920년에 세례를 받고 경성성서학원(성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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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슬하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인범은 

1938년 8월 2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

회 윤낙영(경기도 경성부 흑석정 37번지)의 포교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영등포정 256번지)

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계출하였다. 또 포교

규칙 제10조에 의거 영등포기독교회에 윤낙영(경기도 경성부 

흑석정 37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

관보 제3567호 4-6면(소화 13년 12월 8일)>. 

해방 후인 1948년경에 윤낙영 목사(아현동기독교회)는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21) 김태희 목사

이인범은 1937년 11월 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태희(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번지)의 포교계

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069호 4면(소화 12년 4월 

10일)>. 그리고 1939년 1월 3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

태희(경상북도 대구부 덕산정 180번지)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덕산기독교회(경상북도 대

구부 덕산정 180번지) 포교소설치계 및 제10조에 의거 김태희

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645호 

2-3면(소화 14년 3월 16일)>

22) 송기준

이인범은 1940년 3월 9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송기준(경

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의 11번지)의 포교계를 계출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4081호 6면(소화 15년 8월 27일)>. 

1940년 3월 15일에는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

선교회 신마산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선정 60번지), 구마산

기독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상남동 269의 1번지), 북마산기독교

회(경상남도 마산부 교동 72의 10번지)에 포교소설치계를 계출

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4054호 3면(소화 15년 7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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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신마산기독

교회(경상남도 마산부 선정 60번지)에 송기준(경상남도 마산부 

교원동 72의 11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

총독부관보 제4058호 15면(소화 15년 7월 31일)>.

5. 요츠야선교회의 국내 사역자들(서울성서훈련원 출신)

1) 홍종숙 목사

홍종숙 목사는 1939년에 서울성서훈련원에 교수 겸 직원으로 

영입되었다. 그는 미국 에모리대학교에서 공부한 남감리교회 출

신의 목사 김요한의 친구였다. 홍종숙은 김요한을 찾아가 신앙 

상담한 후에 남감리교회의 교인이 된 자로서 1911년 감리교신

학교를 졸업한 이후 네 곳에서 25년간 목회한 경력자였다. 홍

종숙 목사는 서울성서훈련원에 영입되기 이전에 이미 1936년 

말에 채이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김요한으로부

터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한 상태였다. 

2) 김상익 전도사

김상익 전도사는 1938년에 토마스 G. 힛치 선교사 가족과 

이인범 목사에 의해서 시작된 서울성서훈련원(Bible Training 

School)의 신학생이었으며, 1940년에 졸업하였다. 

이인범은 1937년 5월 1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김상익(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의 포교

계를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3126호 9면(소화 12년 6

월 18일)>, 1938년 8월 25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마장기독

교회(경기도 경성부 마장정 712의 3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

교규칙 제9조에 의거 계출하였다. 또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마장기독교회에 김상익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

총독부관보 제3567호 4-6면(소화 13년 12월 8일)>. 

3) 임공칠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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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공칠은 서울성서훈련원에 재학 중이던 1939년 8월에 자신

의 집에서 서울 제1교회의 제8주일학교를 개척하였고, 1940년

에 이인범, 이난기, 윤낙영, 김상익에 이어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의 서울 제5교회로 발전시켰다<그리스도인 표준(1939년 11월 

25일호)>. 이인범 목사가 1940년 8월 19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흥정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대흥

정 36의 19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한<조선총독부관보 제

4087호 3면(소화 15년 9월 3일)> 점으로 미루어볼 때, 임공

칠이 개척한 교회는 서울 대흥동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정삼선 전도사

정삼선 전도사는 서울 제1교회의 집사 출신으로서 전기사업

차 인천에 내려가 있는 동안 송현기독교회를 창립하여 1934년

에 교회의 힘만으로 전기시설을 갖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정

삼선은 금곡정에도 기독교회를 개척하여 1936년 5월에 부임하

였다. 

정삼선은 1938년에 시작된 서울성서훈련원을 인천에서 서울

까지 46마일(약 74km)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매일 출석하여 

1940년에 졸업하였다.

이인범은 1937년 6월 2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정삼선

(경기도 인천부 송현정 87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이틀 뒤인 

23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금곡정교회

(경기도 인천부 금곡정 48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10-11면(소화 12년 8월 18일)>. 

5) 임준식 전도사

임준식은 서울성경훈련원 학생이었다. 이인범은 1940년 3월 

1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임준식(경기

도 인천부 송현정 85의 1)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

3967호 6면(소화 15년 4월 13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대화기독교회(경기도 인천부 대화정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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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대화기독교회

에 임준식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56호 5-6면(소화 15년 3월 30일)>. 임준식 전도사는 인

천 제4교회의 개척자였다. 

6) 임화순 여전도사

임화순은 서울 제1교회(아현정) 여전도사였다.

7) 이권신 여전도사

이권신은 서울 제4교회(영등포) 여전도사였다.

8) 평화일 여전도사

평화일은 서울성서훈련원 재학 중에 서울 제5교회(대흥정)에

서 여전도사로 섬겼다.

6.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및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1)<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도

서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2)<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3)<교파명변경계(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생산기관: 조

선총독부 사회교육,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31) 

***아래의 사진들은 원본에서 선별하여 캡처한 것들로써 총 

48장입니다. 모든 사진들을 다 보시기를 원하시면 상기명의 자

료들을 검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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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기독교회(협의회, 총회)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J. 마이클 쉘리의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계출

J.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가족은 1935년 3월 20

일경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24일 첫 주일 예배는 이인범 목사

가 시무하던 인천 송현기독교회를 방문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4월 25일 쉘리는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115번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 포교

관리자설치계<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국가기록원)>

를 계출하였다. 추정컨대 쉘리가 취한 이 발 빠른 행동은 이인

범도 커닝햄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달 후인 5월 25일 쉘리는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불법성

을 고발하는 회람서신을 작성하여 커닝햄과 요츠야(사곡)선교회 

후원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로 인해서 커닝햄과 쉘리 사이에 

분열이 촉발되었고,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동경 요츠야

선교회에게 조선포교를 허가하였으니, 조선선교에 아무런 걸림

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커닝햄은 그제야 어

찌된 영문인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서둘러 성낙소를 이인범으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총

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선결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신고서를 접수

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커닝햄은 강력한 후원자인 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썼고 직접 만났으며, 사이

토의 서신을 첨부한 편지를 포함해서 수차례 조선총독부 학무

국에 편지를 보냈다. 결국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성낙소

와 이인범을 1936년 1월 10일 소환하여 성낙소에게 포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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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직서를 쓰게 한 후에 그 자리에서 이인범의 포교관리자변

경계를 접수하였다. 만일 사이토의 강력한 지원이 없었다면, 만

일 쉘리 가족이 선교사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다면, 만일 총독부가 성낙소 목사에게 사직서를 강제하지 

않았다면, 사태의 심각성으로 볼 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었

다. 

J. 마이클 쉘리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유진,” 이름을 “J. 미카엘(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생년월일을 “1890년 6월 7일생”이

라고 적었다. 또 학력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유진대학 

신학과 졸업,” 경력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얌힐

(Yamhill) 시 기독교회 감독목사 임명”이라고 기재하였고, “금

년 3월 조선선교사로 임명파송”이라고 적었다. 함께 제출된 안

수증서를 보면, 쉘리는 1923년 8월 12일 오리건 주 얌힐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것은 그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을 당시 미

국에서 12년 이상 목회한 경력을 가진 만 45세의 중년이었다

는 것을 말해준다.  

쉘리는 1935년 4월 25일 계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 원서에서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115번지”로 적었고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제1항 종교 및 기타 교파 명칭: キリスト敎(크리스토교) 기독교회.
제2항 교규(敎規): 특별한 규정없이 성서를 통해 각 교회가 자치제

로 과반수 투표로 직원을 임명. 각 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
은 자에 한하여 회원으로 인정. 2인 이상의 집사를 두어 일반재정을 
정리. 2인 이상의 장로를 두어 교회의 영적 치리를 맡김. 목사 및 
전도사를 두어 일반 신도에게 설교 및 성서적으로 권면. 의식에 있
어서는 성찬을 매일요일마다 행하며, 세례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
에게 행함.

제3항 포교방법: 포교소에서의 포교, 순회포교, 가정전도, 통신포
교, 노방전도.

제4항 포교관리자의 권한: 기독교회의 대표, 포교사무 총괄, 교직 
신분 진퇴(進退) 및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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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포교자 감독방법: 관리자가 각 교회를 방문하거나 통신을 
통해서 감독 지도.

제6항 포교관리사무소위치: 경성부 남대문통 세브란스병원구내.
제7항 포교관리자씨명: J.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y).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본래부터 감독자가 없었으나 일제의 통

제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성낙소, 쉘리, 이인범, 

채이스의 포교관리자설치계 또는 포교관리자변경계에 담긴 내

용들은 상기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 

2. 존 T. 채이스의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변경계 계출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가족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1936년 11월 7일이었다. J. 마이클 쉘리 가족이 1935년 10월 

28일 한국을 떠난 지<도쿄 그리스도인(1936년 1월호)> 만 1

년만이었다. 그리고 채이스 가족이 게이조 쇼게추조(경성부 송

월동) 32번지의 큰 건물(영국 해외성서공회 소유)을 임대하여 

입주한 것은 그해 12월 말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2

월 25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J. 마이클 쉘리를 존 T. 채이

스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 

채이스가 조선총독부에 계출한 포교관리자변경계<조선총독부

관보 제3087호 9면(소화 12년 5월 4일)>; <기독교회 포교관

리자변경계(국가기록원)>를 보면, 쉘리가 1935년 4월 25일에 

등록한 “기독교회”란 교파명칭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다만 포교

관리자를 “J. 마이클 쉘리”에서 “존 T. 채이스”로, 포교관리자

의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115번지”에서 “경

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로 변경하였다. 그 밖의 것은 쉘리

가 제출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채이스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아메리카 

합중국 테네시 주 브리스틀 시”로, 생년월일을 “1905년 9월 

17일생”으로, 학력을 “1926년 6월 12일 아메리카 합중국 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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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 주 신시내티 신학 졸업”으로, 경력을 “1927년 3월 4일부

터 1934년 11월 2일까지 동경 선교사 종사” 및 “1934년 12

월 1일부터 1936년 3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잉글우드 기

독교회 목사로 종사”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1936년 11월 7

일 조선선교사로 임명파송”되었다고 적었다.

채이스는 1937년 2월 25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한 지 6

개월 반쯤 지난 9월 6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자기 자신의 

포교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21호 4면(소화 12

년 10월 9일)>.

3. 존 T. 채이스와 내국인 사역자들의 ‘기독교회’에서의 활동

1) 김요한 목사

<한국인 전령> 1937년 4월 제2호에 따르면, 김요한(金約輪/

與範) 목사는 미국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에서 

B.D.(오늘날의 M.Div)를 받고 돌아온 감리교 목사로서 존 T. 

채이스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그의 한국어 가정교사로 채용

되었다가 기독교회로 환원하였다. 

채이스는 1937년 2월 신당정에 가정집을 임대하여 김요한 

목사 가족을 이주시켰고, 김요한 목사는 그 집에서 3월 첫 주부

터 예배를 드림으로써 채이스의 제1호 교회인 ‘기독교회 신당정

교회’를 탄생시켰다. 채이스는 1937년 6월 23일 포교규칙 제2

조에 의거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10-11면(소화 12년 8월 18일)>.

1940년 6월초에 채이스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들어가

고, 존 J. 힐 가족마저 미국정부의 철수 명령으로 그해 11월 

16일 귀국함으로써 선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채이스는 선교부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듬해인 

1941년 2월 24일 서울에 도착하여 3월 23일까지 일제의 삼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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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시와 핍박아래 한 달간 체류한바가 있다. 추측컨대 채이스

는 이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를 존 T. 채이스에서 김요한(경기

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

출한 것으로 보인다<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

년 4월 2일)>. 아쉽게도 관보에서는 포교관리자변경계가 신고 

된 연월일이 누락되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회들은 

1944년 6월 30일 조선총독부에 포교소폐지계를 계출함으로써 

모두 문을 닫았다. 목회자들의 포교가 금지당하고, 교회들이 문

을 닫기 직전인 1944년 6월 26일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경기

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282번지)의 포교관리자폐지계

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그리고 나흘 뒤인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236의 62번지), 

존 T. 채이스(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송월정 32번지), 김문화

(경기도 동대문구 돈암정 산 55번지), 산천룡(山川龍, 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458의 400번지), 송암 승웅(松巖勝雄,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송월정 32번지)의 포교폐지계가<조선

총독부관보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신

당정 236의 62번지), 왕십리교회(경기도 경성부 성동구 하왕십

리정 893번지), 돈암정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

정 산55번지),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 초도리교회(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의 

포교소폐지계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

화 19년 10월 10일)>.

2) 최상현 목사

<한국인 전령> 1937년 10월 제5호에 따르면, 최상현은 자

신이 저술한 계시록에 관한 소책자들을 팔려고 채이스를 찾아

갔다가 환원하였다. 최상현 목사는 연희전문학교(제1회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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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 연경대학교(수학)와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년간 

신학교에서 강사와 감리교잡지 <신학세계>의 편집인을 지낸 

감리교회 목사였다. 

최상현이 채이스를 만난 시점은 1929년 본처사역자로 미감리

회 조선연회에서 집사목사안수를 받고, 궁정교회에 부임하여 첫 

목회를 하다가 1931년 체부동교회로 옮긴 후 1935년 목회를 

사임하고 성서공회에 관련된 일을 보던 때였다. 최상현이 기독

교회로 환원하자, 기독교조선감리회는 1937년 12월 15일 포교

규칙 제2조의 의거 최상현(경기도 경성부 천연정 34번지)의 포

교폐지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304호 4면(소화  

13년 1월 24일)>.

채이스는 최상현이 1937년 10월 17일 제2호 교회인 기독교

회 돈암정교회를 개척하자 동년 11월 10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돈암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

지)의 포교소설치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3면(소화 12

년 12월 16일)>, 12월 2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최상현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계출

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316호 6면(소화 13년 2월 7일)>.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1944년 6월 30일 포교계와 포교소

폐지계가 계출된 상황에서도 최상현의 돈암정교회는 비밀리에 

집회를 열고 주의만찬예배를 지속시켜나갔고 해방직후 재건되

었다. 

3) 성낙소 목사

성낙소 목사는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에 소환되어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사직서를 

썼고, 동년 9월 4일 새로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으로부터 김

문화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

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4월에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재회하였다. 성낙소와 그의 교회

는 1939년에 가서야 채이스의 제3호 교회로 편입되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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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스는 1939년 3월 29일 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

지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포

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726호 9-10

면(소화 14년 6월 23일)>.

조선총독부관보에서 성낙소 목사의 포교폐지계나 기독교회 내

수정교회의 포교소폐지계를 찾을 수 없다. 또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 목사가 1944년 6월 30일 일괄적으로 계출했던 기독교

회 포교폐지계와 포교소폐지계에도 성낙소 목사와 내수정교회

는 포함되지 않았다. 창씨를 개명한 흔적도 없다. 이것은 성낙

소가 일제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포교폐지계와 내수

정교회의 포교소폐지계가 계출되는 것을 반대한 때문이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해방 직후 

채이스 선교사에게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내수정교회는 비밀리

에 집회를 열고 주의 만찬 예배를 지속시켜나갔고 해방직후 재

건되었다. 

4) 김문화 목사

김문화 목사는 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였던 성낙소 

목사의 도움으로 환원하였다. 성낙소는 1932년 12월 24일 경

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

회 포교소설치계, 김문화의 포교계와 포교담임자선임계를 포교

규칙에 따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829호 6면(소화 

8년 2월 15일)>. 그리고 1936년 9월 4일 새로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으로부터 성낙소 목사와 함께 포교폐지를 당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그리

고 이듬해인 1937년 초에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채이스는 1940년 1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943호 3면(소화 15년 3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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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자신의 제4호 교회인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산 55번지)의 포교소

설치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3946호 2면(소화 15년 3월 18

일)>, 포교규칙 10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에 김

문화(경기도 경성부 성북정 109의 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

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956호 6면(소화 15년 3월 

30일)>. 

김문화는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포교폐지

를<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포

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그가 시무한 돈암정 제2교회는 포교소폐

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5) 박판조 목사

박판조는 29살 때인 1937년 여름에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

았고<한국인 전령(1937년 12월 제6호), 동년 11월 1일부터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채이스는 1940년 5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박판조

(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계를<조선총독부관보 제

4037호 12면(소화 15년 7월 6일)>,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의 포교

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

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에 박판조(경기도 경

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

총독부관보 제4035호 2-3면(소화 15년 7월 4일)>.

그리고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포교폐지를

<조선총독부관보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포교

규칙 제11조에 의거 그가 시무한 교회는 포교소폐지를 당하였

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6) 백낙중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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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중 목사 부부는 둘 다 교사였다. 최상현 목사로부터 침례

를 받았고, 김요한,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 박판조와 함께 근 

4년간 한국인성서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기독교회 돈암정

교회를 출석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는 1972년에 남긴 ‘한국 그

리스도의 교회 선교 약사’에서 백낙중 목사가 기독교회 왕십리

교회를 시무하였다고 하였는데, 1940년 10월 26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포교소설치계가 계출된 기독교회 왕십리교회(경

기도 경성부 하왕십리정 893번지)<조선총독부관보 제4162호 

5면(소화 15년 12월 5일)>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왕십리교

회는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포교소폐지계

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백낙중 목사는 해방직후 자신이 세운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회 공덕교회를 운영하였다.

4.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포교관리자설치계 신고 일자

조선총독부관보와 국가기록원의 문서철 내용으로 볼 때, 조선

총독부의 관리와 감독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신고 된 한국 그리

스도의 교회들의 교파명과 신고 일자는 다음과 같다.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1932.06.11-1936.07.08

성낙소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교파명 ‘동경사곡선교

회 기독교회’를 1932년 6월 11일 신고하였고, 이인범에 의해

서 1936월 7월 8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변경되었다. 

2)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1936.07.08-1945.08.15

이인범은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1936년 7월 8일 ‘기

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을 변경하였다. 동경 요츠야(사곡)

선교회는 1941년 4월 1일 발효된 종교법으로 인해서 지원을 

완전히 끊고 한국선교를 포기하였으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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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인범은 1943년 9월 17일 포교관리자직책을 평산 무웅에게 

넘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며, 신포교관리

자 평산 무웅의 활동은 1944년 9월 30일까지 이어졌다. 평산 

무웅의 9월 30일자 계출(신고) 내용은 67일이나 지난 12월 

6,7,9일자 조선총독부관보에 각각 실렸다. 패망직전 조선총독부

의 업무처리가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기독교회: 1935.04.25-현재

J. 마이클 쉘리가 1935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

과에 교파명을 ‘기독교회’로 신고하였고, 존 T. 채이스가  1935

년 4월 25일 계승하였으며, 협의회와 총회를 통해서 오늘에 이

르고 있다. 

4) 기독의 교회: 1937.05.12.-현재

1930년에 선교활동을 펼친 동석기 전도자(목사)는 1937년 5

월 12일이 돼서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교파명을 ‘기독

의 교회’(基督の敎會)로 신고하였다. ‘기독의 교회’는 교역자회

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5. 특이 내용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는 일

본 동경 요츠야선교회(설립자: 윌리엄 D. 커닝햄)가 시작하고 

후원한 ‘기독교회’로서 해방 전까지만 존재하였다. 해방 후까지 

살아남은 교회들의 일부는 타교단으로 재건되었고(예: 인천 송

현성결교회), 커닝햄이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 곧 이인범과 이

원균은 타교단으로 이적(移籍)하였다. 반면에 ‘기독교회 조선선

교회’가 내친 성낙소, 김문화, 이난기, 윤낙영 등은 채이스 선교

사가 돌본 ‘기독교회’에 합류하였다. 매우 아쉽게도 1925년 5

월부터 한국선교를 시작한 요츠야선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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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들에게 남긴 유산은 전혀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란 명칭은 

해방 후 ‘기독교회’를 우리말로 풀어쓰면서 시작되었다. 

2) 조선총독부에 신고(屆出)한 것과는 상관없이 협의회와 총

회의 뿌리인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es)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25년이고, 요츠야선교회의 윌리엄 D. 커닝

햄이 주도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역자회의 뿌리인 ‘그리스도의 

교회’(Churches of Christ)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30

년이며, 동석기 전도자가 주도하였다. 

3)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1944년 6월 26일 제3대 기독교

회 포교관리자 김요한의 포교관리자폐지계 계출을 시작으로 채

이스 선교사가 세운 목회자들과 기독교회들은 나흘 후인 6월 

30일 조선총독부에 포교폐지계 및 포교소폐지계를 계출함으로

써 모두 문을 닫았다. 폐지 후에도 성낙소의 내수정교회와 최상

현의 돈암정교회는 비밀리에 주의 만찬 예배를 지속시켜나갔다. 

4)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기독교회’(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가 폐쇄당할 때까지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기독교회’란 명칭을 유지하였다는 점이다. 선교사들이 모두 철

수한 뒤, 1941년 초부터 제3대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 목사는 

세 차례나 투옥됐었다고 채이스에게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아마

도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

다.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도 같은 이유로 옥고를 치렀다. 만일 

‘기독교회’가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가입하였더라면, 앞부분에 

‘일본기독교’ 또는 끝부분에 ‘교단’이란 수식어가 붙어 ‘일본기

독교기독교회’ 혹은 ‘기독교회교단’이란 이름이 되었을 것이다. 

아래에 소개한 3개 교단은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했던 

대표적인 교단들로써 교단명칭변경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수식

어가 변경 후에는 앞부분에 ‘일본기독교’와 끝부분에 ‘교단’이란 

수식어가 새로 붙었음을 보여준다.  

(1)구세군(救世軍)은 구세단(救世團)으로 교파명칭을 바꾸는 

교종파명칭변경계를 1940년 말 혹은 1941년 초에 계출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4216호 4면(1941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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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독교조선감리회(基督敎朝鮮監理會)는 기독교조선감리교

단(基督敎朝鮮監理敎團)으로 교파명칭을 바꾸는 교종파명칭변경

계를 1941년 6월 12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4347호 2

면(1941년 7월 21일)>.

(3)조선야소교장로회(朝鮮耶穌敎長老會)는 일본기독교조선장

로교단(日本基督敎朝鮮長老敎團)으로 교파명칭을 바꾸는 교파명

칭변경계를 1943년 5월 15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4918호 4면(1943년 6얼 25일)>.

5)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창씨를 개명한 자

는 ‘평산 무웅’과 ‘송산 의웅’ 두 사람이다. 평산 무웅은 기독교

회를 떠난 이인범의 후임자로 제2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

관리자가 되었고, 송산 의웅은 이인범의 후임자로 아현정교회에 

부임하였다. 

6) ‘기독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창씨를 개명한 자는 ‘송암 숭

웅’과 ‘산천 룡’ 두 사람이다. 송암 승웅은 채이스 가족이 모금

을 위해 귀국한 다음 존 J. 힐과 김요한이 1940년 여름에 방문

하여 설립을 도운 초도리교회(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에 부임하였고, 송암 승웅의 포교계는 1940년 9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

4130호 4면(소화 15년 10월 28일)>. 해방직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는, 김일성의 별장이 남아있는 것에서 보듯이, 소

련군정과 북괴치하에 있다가 6.25동란 때 국군의 북진으로 수

복된 지역이다. 

7) 산천룡(山川龍, 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458의 

400번지)과 송암 승웅(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

은 1944년 6월 3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포교폐지를<조선

총독부관보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송암 승웅

이 시무한 초도리교회는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포교소폐지를 

당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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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

(1)<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생산기관: 조선

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5년, 관리번호: 

CJA0004821)

(2)<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

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아래의 사진들은 위의 자료들에서 선별하여 캡처한 것들로

써 총 11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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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로 본

기독의 교회(基督の敎會, 교역자회)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동석기 목사의 미감리교회파에서의 활동

동석기 목사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함경

남도 북청군 니곡면 초리 1709번지로, 출생을 1881년(명치 

14년) 4월 6일로 기록하였다. 학력으로는 1906-09년(명치 

39-42년)까지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 시 중앙학교에서 수

업, 1909-11년(명치 42-44년)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시 서

북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수업, 1911-13년(명치 

44년-대정 2년) 동 대학 신학과(Garrett Biblical Institute)에

서 수업 후 1913년 6월 신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27-29년

(소화 2-4년)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 전문학교

(Cincinnati Bible Institute)에서 수업 후 1929년 문학사 학위

를 받았다고 기록하였다. 또 동석기 목사는 대정 3년(1914년)

부터 소화 2년(1927년)까지 기독교조선감리교회에서 목사로 

임명받아 활동하였고, 소화 5년(1930년)부터 12년(1937년) 

‘기독의 교회’(基督の敎會) 포교관리자설치계를 계출할 당시까지 

기독교조선교회 선교사로 임명받아 활동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기독교 기독의 교회 포교관리자설치 및 포교계의 건(국가기록

원)>. 

동석기(경기도 인천부 내리 29번지 거주)의 포교계(布敎屆)는 

1915년 12월 23일 조선총독부 포교규칙 제19조에 의거 기독

교 미감리교회파로 계출되었고<조선총독부관보 제1094호 7-8

면(대정 5년 3월 30일)>, 1915년 12월 23일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경기도 부천군 문학면 동춘리 소재 동막 미감리

교회예배당 포교담임자계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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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호 2-3면(대정 5년 4월 10일)>.

동석기는 1917년 11월 15일 거주지 경기도 인천부 내리 29

번지에서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정 2의 34번지로 포교규칙 제8

조에 의거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605호 3면(대정 6년 12월 11일)>. 곧이어 동석기(경기도 

경성부 서대문정 2의 34번지 거주)는 1917년 11월 26일 동석

기(董錫璣)를 동석기(董錫琪)로 포교자씨명변경계를 계출하였다

<조선총독부관보 제1603호 2면(대정 6년 12월 8일)>. 그리고 

한 달 후인 1917년 12월 26일 경기도 경성부 마포동 소재 마

포 미감리교회예배당(구 포교담임자 윤성렬)에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포교담임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1644호 7면(대정 7년 1월 31일)>.

동석기는 1919년 6월 20일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정 2의 34

번지에서 경기도 수원군 음덕면 남양리 806번지로 포교규칙 제

8조에 의거 포교자거주지이전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078호 9-10면(대정 8년 7월 15일)>. 그리고 수개월 후인 

1919년 11월 20일 경기도 수원군 음덕면 남양리에서 경기도 

이천군 읍내면 중리로 포교규칙 제8조에 의거 포교자거주지이

전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244호 11면(대정 9년 

2월 6일)>. 그리고 곧이어 동석기는 1919년 12월 15일 경기

도 이천군 읍내면 중리 소재 창전리 미감리교회예배당(구 포교

담임자 이강우)에 포교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포교담임자변

경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2251호 9면(대정 9년 2

월 16일)>. 그리고 1920년 12월 22일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내촌리 소재 내촌리 미감리교회예배당의 구 포교담임자 동석기

를 홍성주(경기도 이천군 읍내면 중리 거주)로 포교담임자변경

계가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2604호 5-7면(대정 10년 

4월 19일)>. 

그리고 동석기 목사(경기도 이천군 읍내면 중리 260번지 거

주)의 미감리교회 포교폐지계가 1930년 1월 15일 포교규칙 제

2조에 의거 계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997호 8면(소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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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3일)>. 

2. 동석기 목사의 ‘基督の敎會’ 포교관리자설치계 계출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문서 <기독교 기독의 교회 포교관리자

설치 및 포교계의 건>에 따르면, 동석기 목사는 1937년 5월 

12일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 48번지에 포교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기독의 교회’(基督の敎會) 포교관리자설치계를 계출하였

다. 이 설치계는 승인되어 소화 12년 8월 30일자 조선총독부관

보에 게재되었다. 

동석기는 포교관리자설치계를 계출하면서 교파명을 ‘기독의 

교회’(基督の敎會)로, 포교관리자명을 동석기로, 그 권한을 교단

의 대표자로서 포교사무를 총괄하고 목회자들을 임면과 상벌하

며 감독하는 자로 기재하였다. 동석기가 교파명을 ‘기독의 교

회’(基督の敎會)로 정한 것은 ‘기독교회’란 이름으로 이미 승인

을 받은 성낙소 목사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1932년 6월 

11일)<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이인범 목사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1936년 7월 8일)<조선

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 및 J. 마이

클 쉘리와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와 구별하기 위함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존 T. 채이스는 J. 마이클 쉘리가 1935년 4월 25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115번지에 계출한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 포교관리자설치계<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

(소화 10년 6월 15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

기(국가기록원)>를 그대로 이어받아 1937년 2월 25일 J. 마이

클 쉘리를 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 존 T. 채이스로 포교

관리자변경계<조선총독부관보 제3087호 9면(소화 12년 5월 4

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국가기록원)>를 계출하였

다. 존 T. 채이스의 제1호 교회인 김요한 목사의 ‘기독교회 신

당정교회’가 1937년 6월 23일 포교계<조선총독부관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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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호 10면(소화 12년 8월 18일)>를, 7월 23일에 포교소설

치계<조선총독부관보 제 3178호 11면(소화 12년 8월 18일)>

를 계출한 반면, 동석기의  다옥정 기독의 교회(基督の敎會)는 

1937년 7월 6일 포교계<조선총독부관보 제3221호 4면(소화 

12년 10월 9일)>를 계출하였다. 반면 강문석 전도사의 ‘동교 

기독의 교회’ 포교소설치계는 김요한 목사의 ‘기독교회 신당정

교회’ 포교소설치계보다 17일 빠른 1937년 7월 6일에 계출되

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28호 7면(소화 12년 10월 18일)>.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위해서 동석기 목사는 캘리포니아 주 로

스앤젤레스 소재 일본영사관의 토쉬토 사토우(Toshito Satow) 

일본영사가 1930년 10월 7일 발행한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동석기 목사는 이력서에 소화 5년(1930

년)에 ‘기독교 조선교회 선교사’(기독의 교회 선교사)로 임명받

았다고 적었다<기독교 기독의 교회 포교관리자설치 및 포교계

의 건(국가기록원)>.

3. 동석기 목사의 ‘基督の敎會’에서의 활동

동석기 목사는 1937년 5월 12일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 48

번지에 포교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기독의 교회’(基督の敎
會) 포교관리자설치계를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3188호 

5면(소화 12년 8월 30일)>, 동년 7월 6일 같은 주소지에 포

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의 교회’ 포교계를 계출하였다<조선

총독부관보 제3221호 4면(소화 12년 10월 9일)>. 

동석기는 1938년 4월 4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서흥리 360의 6번지(基督の敎會 西興基督の敎
會), 함경남도 북청군 니곡(泥谷)면 초리 1997번지(基督の敎會 
咸田基督の敎會), 함경남도 북청군 하거서면 임자동리 108번지

(基督の敎會 氷崖빙애基督の敎會), 함경남도 북청군 하거서면 

임자동리 1165번지(基督の敎會 萬景基督の敎會)에 포교소설치

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427호 10면(소화 13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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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1일)>. 곧이어 동석기는 1938년 5월 7일 포교규칙 제10

조에 의거 基督の敎會 水東基督の敎會(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수동리 1078의 3번지), 基督の敎會 西興基督の敎會(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서흥리 360의 6번지), 基督の敎會 咸田基督の敎
會(함경남도 북청군 니곡泥谷면 초리 1997번지), 基督の敎會 
氷崖빙애基督の敎會(함경남도 북청군 하거서면 임자동리 108번

지), 基督の敎會 萬景基督の敎會(함경남도 북청군 하거서면 임

자동리 1165번지)에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

부관보 제3427호 10-11면(소화 13년 6월 21일)>. 이에 더해

서 동석기(함경남도 북청군 니곡면 초리 1709번지 거주)는 

1938년 5월 7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基督の敎會 竹坪基
督の敎會(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죽평리 603번지)에 포교담임

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511호 9면(소화 

13년 9월 28일)>. 그리고 동석기(廣川靑岩, 함경남도 북청군 

니곡면 초리 1709번지 거주) 목사는 1940년 11월 10일 포교

규칙 제9조에 의거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수서리 607번지에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였고<조선총독부관보 제4205호 2면(소

화 16년 1월 30일)>, 동년 동월 동일에 포교규칙 제10조에 의

거 基督の敎會 水西里基敎の敎會(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수서

리 607번지)에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

보 제4207호 4면(소화 16년 2월 1일)>.

4. 강문석 목사의 ‘基督の敎會’에서의 활동

강문석(본명 聖道) 목사는 조선총독부에 계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경상남도 울산군 울산읍 교동 306번지로, 출생을 1904

년(명치 37년) 11월 5일로 기록하였다. 학력으로는 1911년(명

치 44년) 4월에 경상남도 밀양군 하서면 양효리 사립영생학교

에 입학하여 1914년(대정 3년) 3월에 졸업, 1925년(대정 14

년) 4월에 일본 신호 관서학원 신학부에 입학하여 1927년(소화 

2년) 3월에 졸업, 1932년(소화 7년) 9월에 미국 테네시 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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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빌 시 밴더빌트대학 종교과에 입학하여 1935년(소화 10년) 

6월에 졸업하고 신학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소화 2년(1927년, 일본 신호 관서학원 신학부 졸업)부터 소화 

7년(1932년, 미국 테네시 주 밴더빌트대학 종교과 입학)까지 

기독교감리교회에서 목사로 근무하였다고 기록하였다<기독교 

기독의 교회 포교관리자설치 및 포교계의 건(국가기록원)>.

동석기 목사는 1937년 5월 12일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 48

번지에 포교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출한 ‘기독의 교회’(基
督の敎會) 포교관리자설치계가 승인되자<조선총독부관보 제

3188호 5면(소화 12년 8월 30일)>, 1937년 7월 6일 포교규

칙 제2조에 의거 ‘기독의 교회’ 포교계(布敎屆)를 계출하였는데, 

이때 강문석 목사(전도사로 기록)와 그의 포교소(경기도 경성부 

동교정 59번지)의 포교계와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교 기독

의 교회’ 포교소설치계도 함께 기재하였다<기독교 기독의 교회 

포교관리자설치 및 포교계의 건(국가기록원)>. 이에 근거하여 

동석기 목사의 기독의 교회 포교계가 1937년 10월 9일 조선총

독부관보<조선총독부관보 제3221호 4면(소화 12년 10월 9일)

에 강문석 목사의 ‘동교 기독의 교회’ 포교소설치계가 1937년 

10월 18일 조선총독부관보에 각각 실렸다<조선총독부관보 제

3228호 7면(소화 12년 10월 18일)>. 이어서 1937년 9월 23

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주 기독의 교회’(경상북도 경주군 

경주읍 노서리 77번지)의 포교소설치계가 계출되었다<조선총

독부관보 제3277호 3면(소화 12년 12월 16일)>. 

5. 이용주(李用周) 목사의 ‘基督の敎會’에서의 활동

1937년 10월 27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대현 기독의 교

회’(경기도 경성부 공덕정 산6의 57번지)의 포교소설치계가 계

출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3면(소화 12년 12월 16

일)>. 

이용주(경기도 경성부 홍파정 5의 15번지 거주)는 19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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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基督の敎會 포교계를 계출하

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645호 2면(소화 14년 3월 16일)>. 

또 동년 동월 동일에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基督の敎會 大峴
(대현)基督の敎會(경기도 경성부 공덕정 산6의 57번지)에 포교

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3645호 3면(소

화 14년 3월 16일)>

6. 특이 내용

1)강문석 목사의 본명과 출생연도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것과 

무려 7년이나 차이가 있었다.

2)동석기 목사와 강문석 목사의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및 

설립 교회들의 주소가 확인되었다.

3)조선총독부관보와 국가기록원의 문서철 내용으로 볼 때 조

선총독부의 관리와 감독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한국 그리

스도의 교회들의 시작은 성낙소와 이인범으로 이어진 윌리엄 

D. 커닝햄 요츠야(사곡)선교회의 ‘기독교회’가 1932년 6월 11

일부터, 마이클 쉘리, 존 채이스, 힐 요한, 해롤드 테일러로 이

어진 ‘기독교회’는 1935년 4월 25일부터, 동석기와 강문석으로 

이어진 ‘기독의 교회’(基督の敎會)는 1937년 5월 12일부터였

다.

7.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

(1)<기독교 기독의 교회 포교관리자설치 및 포교계의 건>

(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7년, 

관리번호: CJA0004842)

***아래의 사진들은 원본에서 캡처한 것들로써 총 20장 가운

데 10장입니다. 모든 사진들을 다 보시기를 원하시면 국가기록

원 홈페이지에서 상기명의 자료를 검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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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및 조선총독부관보 

(1910-1945년)에 실린 그리스도의 교회 관련 자료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국가기록원의 자료

(1)<교파명변경계(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생산기관: 

조선총독부 사회교육,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31)

(2)<기독교 기독의 교회 포교관리자설치 및 포교계의 

건>(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7년, 관리번호: CJA0004842)

(3)<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4)<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5년, 관리번호: 

CJA0004821)

(5)<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6)<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2년, 관리번호: CJA0004799)

(7)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에 관한 건(소화 11년 

도서류)>(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8)‘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사원 창립허가 포교관리 기타의 건(소화 7년)>(생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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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2년, 관리번호: 

CJA0004799)

2.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1)‘1933년(도)말 교회당 포교소 강의소 현황’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33년도 제416표)

(2)‘종교 교세 조사표’<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소화 9년 

3월)

(3)‘4장 부표: 6. 종교교세조사표’<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소화 9년 3월, 272-276쪽)

(4)‘종교 교세 조사표’<치안정황>(경기도경찰부, 소화 13년 

9월)

(5)‘부표: 종교교무(세)조사표(외국인포교)’<치안정황> 

(경기도경찰부, 소화 13년 9월, 102-103쪽).

(6)일제 침략하 한국 36년사

3. 조선총독부관보(1910-1945년) 자료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포교관리자 성낙소 목사)

(1)1916년03월25일_1090호03면_성낙소_포교계출_구세군

(2)1916년03월25일_1090호05면_성낙소_포교담임자계출

(3)1916년07월26일_1194호06면_성낙소_포교담임자변경_구

세군

(4)1918년05월13일_1728호11면_성낙소_포교담임자변경_구

세군

(5)1918년06월17일_1758호07면_성낙소_포교자거주지이전

(6)1918년07월03일_1772호04면_성낙소_포교담임자변경_구

세군

(7)1919년05월16일_2028호10면_성낙소_포교담임자변경_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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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군

(8)1919년06월11일_2050호12면_성낙소_포교담임자변경

(9)1920년09월25일_2438호02면_성낙소_포교폐지_구세군

(10)1932년08월26일_1692호06면_성낙소_포교관리자설치계

(11)1933년02월15일_1829호06면_성낙소_김문화_포교소설

치계

(12)1933년02월15일_1829호06면_성낙소_포교소설치계

(13)1933년02월15일_1829호07면_성낙소_김문화_포교계

(14)1933년03월20일_1857호06면_성낙소_김문화_포교관리

사무소위치변경_포교담임자계

(15)1933년03월20일_1857호06면_성낙소_포교관리사무소위

치변경_포교담임자계_김문화

(16)1933년04월20일_1882호09면_성낙소_포교소설치계_인

천송현

(17)1933년04월20일_1882호10면_성낙소_포교담임자계

(18)1933년06월23일_1935호05면_성낙소_포교담임자변경계

_구세군

(19)1934년07월19일_2257호03면_성낙소_김문화_포교담임

자변경계

(20)1934년07월19일_2257호06면_성낙소_포교소재지변경계

(21)1935년11월11일_2649호05면_성낙소_포교담임자변경계

_구세군

(22)1936년03월18일_2752호12면_성낙소_포교관리자변경계

_이인범

(23)1936년08월21일_2883호06면_성낙소_교파명변경계_이

인범

(24)1937년01월26일_3007호05면_성낙소_김문화_포교폐지

계

(25)1937년03월09일_3042호06면_성낙소_포교소설립자변경

계

(26)1937년07월08일_3143호09면_성낙소_포교소설립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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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7)1940년06월21일_4024호03면_성낙소_조선야소교회_포

교계

(28)1940년06월21일_4038호04면_성낙소_조선야소교회_포

교소설치계

(29)1940년07월08일_4038호05면_성낙소_조선기독(야소)교

회_교회포계담임자선정계

2) 기독교회(포교관리자 J. 마이클 쉘리, 존 T. 채이스 선교사, 

김요한 목사)

(1)1935년06월15일_2526호07면_쉘리_포교관리자설치계

(2)1937년05월04일_3087호09면_채이스_포교관리자변경계_

쉘리

(3)1937년08월18일_3178호10면_채이스_포교계_김요한(약

한)

(4)1937년08월18일_3178호11면_채이스_신당정_포교소설치

계

(5)1937년10월09일_3221호04면_채이스_포교계

(6)1937년12월16일_3277호03면_채이스_포교소설치계_돈암

_기독의교회(대현_경주)

(7)1938년01월24일_3304호04면_최상현_포교폐지계_기독교

조선감리회

(8)1938년02월07일_3316호06면_채이스_포교계_최상현

(9)1939년06월23일_3726호09면_채이스_포교계_성낙소

(10)1939년06월23일_3726호09면_채이스_포교소설치계_내

수정

(11)1939년06월23일_3726호10면_채이스_포교담임자선정계

_성낙소

(12)1940년03월14일_3943호03면_채이스_포교계_김문화

(13)1940년03월18일_3946호02면_채이스_포교소설치계_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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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제2교회(김문화)

(14)1940년03월30일_3956호06면_채이스_포교담임자선정계

_김문화(돈암제2교회)

(15)1940년07월04일_4035호02면_채이스_포교소설치계_정

릉리

(16)1940년07월04일_4035호03면_채이스_포교담임자선정계

_박판조(정릉리)

(17)1940년07월06일_4037호12면_채이스_포교계_박판조

(18)1940년10월28일_4130호04면_채이스_포교계_송암숭웅

(19)1940년12월05일_4162호05면_채이스_포교소설치계_왕

십리

(20)1941년04월02일_4256호13면_채이스_포교관리자변경계

_김요한

(21)1944년10월10일_5306호01면_채이스_포교소폐지계

(22)1944년12월06일_5352호05면_채이스_포교폐지계_김요

한_김문화_산천룡_송암승웅

(23)1945년01월23일_5387호03면_채이스_포교관리자폐지계

_김요한

3) 기독교회 조선선교회(포교관리자 이인범 목사)

(1)1920년07월03일_2369호04면_이인범_포교계출

(2)1921년06월07일_2646호06면_이인범_포교자거주지이전

(3)1924년11월12일_3674호06면_이인범_포교자거주지이전

(4)1925년04월09일_3792호07면_이인범_포교담임자계

(5)1927년05월27일_0121호14면_이인범_포교담임자변경계

(6)1927년05월27일_0121호15면_이인범_포교폐지계

(7)1928년01월12일_0308호09면_포교담임자변경계_동양선

교회_이원균

(8)1928년07월05일_0455호04면_포교폐지계_동양선교회_이

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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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33년03월18일_1856호05면_신신근_포교담임자변경계_

동양선교회

(10)1933년04월19일_1881호08면_신신근_포교계_동양선교

회

(11)1936년03월18일_2752호11면_이인범_포교관리사무소소

재지변경계

(12)1936년03월18일_2752호12면_이인범_성낙소_포교관리

자변경계

(13)1936년07월24일_2859호06면_신신근_포교폐지계_동양

선교회

(14)1936년08월21일_2883호06면_이인범_교파명변경계

(15)1936년10월16일_2929호03면_이인범_포교계_신신근(금

곡)_김영배(유정)

(16)1936년10월16일_2929호04면_이인범_김영배_포교소설

치계_포교담임자선정계

(17)1936년11월18일_2955호06면_신신근_포교담임자변경계

_동양선교회

(18)1937년01월26일_3007호04면_이인범_포교계

(19)1937년01월26일_3007호05면_이인범_포교폐지계(성낙

소_김문화)

(20)1937년01월26일_3007호06면_이인범_포교소소재지변경

계

(21)1937년02월09일_3019호05면_이인범_이난기_포교계

(22)1937년02월09일_3019호06면_이인범_포교담임자변경계

(23)1937년03월09일_3042호06면_이인범_성낙소_포교소설

립자변경계

(24)1937년04월10일_3069호04면_이인범_김태희_포교계

(25)1937년06월02일_3112호09면_이인범_김성산_장신주_포

교계

(26)1937년06월02일_3112호10면_이인범_오봉교회_포교소

설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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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37년06월18일_3126호09면_이인범_포교계(김상익_최

성진)_포교소설치계(용포동_문인동)

(28)1937년07월08일_3143호09면_이인범_포교소명칭변경계

_포교소설립자변경계_포교소소재지변경계

(29)1937년08월18일_3178호10면_이인범_정삼선_채이스_김

요한_포교계

(30)1937년08월18일_3178호11면_이인범_금곡정_채이스_신

당정_포교소설치계

(31)1937년12월16일_3277호05면_이인범_포교소소재지변경

계_유정_포교소명칭변경계_화정

(32)1938년12월08일_3567호04면_이인범_윤낙영_포교계

(33)1938년12월08일_3567호05면_이인범_포교소설치계

(34)1938년12월08일_3567호06면_이인범_윤낙영_이난기_김

상익_포교담임자선정계

(35)1939년03월16일_3645호02면_이인범_포교계_김태희(대

구 덕산정)_이용주(기독교의교회_(대현)

(36)1939년03월16일_3645호03면_이인범_포교소설치계_포

교담임자선정계_김태희_이용주(기독의교회)

(37)1940년03월30일_3956호05면_이인범_포교소설치계_대

화

(38)1940년03월30일_3956호06면_이인범_포교담임자선정계

_임준식_대화

(39)1940년04월13일_3967호06면_이인범_포교계_임준식

(40)1940년07월26일_4054호03면_이인범_포교소설치계_마

산

(41)1940년07월31일_4058호15면_이인범_포교담임자선정계

_송기준

(42)1940년08월27일_4081호06면_이인범_포교계_송기준

(43)1940년09월03일_4087호03면_이인범_포교소설치계_대

흥정

(44)1942년02월23일_4520호02면_이인범_포교소설치계_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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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45)1943년10월26일_5020호14면_이인범_포교관리자변경계

_평산무웅

(46)1943년10월30일_5024호20면_이인범_포교폐지계_기독

교회조선선교회

(47)1943년11월08일_5030호02면_이인범_포교담임자변경계

_송산의웅

(48)1944년12월06일_5352호03면_이인범_포교계_유지욱

(49)1944년12월07일_5353호02면_이인범_포교담임자변경계

_이난기_유지욱

(50)1944년12월09일_5355호02면_이인범_포교담임자선정계

_유지욱

4) 기독의 교회(포교관리자 동석기 목사) 

(1)1916년03월30일_1094호07면_동석기_포교계출

(2)1916년03월30일_1094호08면_동석기_포교계출

(3)1916년04월10일_1102호03면_동석기_포교담임자계출

(4)1917년12월08일_1603호02면_동석기_포교자씨명변경

(5)1917년12월11일_1605호03면_동석기_포교자거주지이전

(6)1918년01월31일_1644호07면_동석기_포교담임자변경

(7)1919년07월15일_2078호10면_동석기_포교자거주지이전

(8)1920년02월06일_2244호11면_동석기_포교자거주지이전

(9)1920년02월16일_2251호09면_동석기_포교담임자변경

(10)1921년04월19일_2604호05면_동석기_포교담임자변경계

출

(11)1921년04월19일_2604호07면_동석기_포교담임자변경계

출

(12)1930년05월03일_0997호08면_동석기_포교폐지계_미감

리교회

(13)1937년08월30일_3188호05면_강문석_포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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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37년08월30일_3188호05면_동석기_포교관리자설치계

(15)1937년10월09일_3221호04면_동석기_포교계

(16)1937년10월18일_3228호07면_강문석_기독의교회_동교_

포교설치계

(17)1937년12월16일_3277호03면_강문석(경주)_동석기(대

현)_포교소설치계

(18)1938년06월21일_3427호10면_동석기_포교소설치계

(19)1938년06월21일_3427호11면_동석기_포교담임자선정계

(20)1938년09월28일_3511호08면_동석기_포교담임자선정계

(21)1938년09월28일_3511호09면_동석기_포교담임자선정계

(22)1939년03월16일_3645호02면_동석기_포교계_이용주

(23)1939년03월16일_3645호03면_동석기_포교담임자선정계

_이용주

(24)1939년03월16일_3645호03면_동석기_포교소설치계_포

교담임자선정계_김태희(기독교회)_이용주

(25)1941년01월30일_4205호02면_동석기_포교소설치계_수

서리

(26)1941년02월01일_4207호04면_동석기_포교담임자선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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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조선총독부 포교규칙 전문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1. 해설 및 자료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일제가 조선의 종교단체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제정하여 1915년 8월 16일자 조선총독부관보 

제911호에 공포한 조선총독부령 제83호이다. 이 포교규칙은 일

부가 개정되어 1920년 4월 7일자 조선총독부관보 제2294호에 

조선총독부령 제59호(포교규칙중개정)로 공포되었다. 개정의 이

유는 종교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규칙에 따라 모든 종교단체들의 포교관리자들은 선교사들

과 내국인 사역자들이 펼치는 포교, 포교소설치, 포교소담임자

선정, 포교소담임자변경, 포교소소재지주소, 포교소소재지변경, 

포교자폐지 혹은 포교소폐지 등에 관한 일체를 의무적으로 신

고(屆出)했어야했다. 

한국교회는 일제탄압의 한 상징인 이 포교규칙 때문에, 아이

러니하게도, 1910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있었던 많은 양

의 역사자료들을 얻게 된다. 조선총독부 포교규칙 전문은 다음

의 자료들에서 발견된다. 

(1) ‘조선포교규칙 해설.’ <매일신보> 1915년 8월 19일.

(2) 국가기록원. ‘포교규칙.’ 생산기관: 미상, 생산년도: 1922

년, 관리번호: CJA0004759.

(3)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관보> 제911호 154-155쪽, 

1915년 8월 16일; 제2294호 59-60쪽, 1920년 4월 7일.

(4) 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세계> 창간호. 1916년 2월, 

pp. 175-178.

(5)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한국기독

교 역사 연구소,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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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결교회역사연구회. <일제시대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 

선교현황> 제네시스미디어, 2010년, pp. 15-19. 

(7) 이응호. <한국성결교회의 역사> 제3권. 서울: 성결문화

사, 2000년, pp. 51-54. 

2. 포교규칙 전문

포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함. 

제1조: 본령에서 종교라 칭함은 신도(神道), 불도(佛道) 및 기

독교를 위(謂)함.

제2조: 종교선포에 종사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

여 포교자가 될 자격을 증명할 문서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

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함. 단 포교관리자를 둔 교파, 종파 또는 

조선 사찰에 속한 자에게는 제2호의 사실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2. 교의의 요령

  3. 포교의 방법

  전항 각호에 든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10일내로 조선 총독

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조: 신도, 각 교파 또는 내지(內地)의 불교 각 종파에서 

포교를 하고자 할 때는 그 교파 또는 종파의 관장은 포교관리

자를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1. 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2. 교규(敎規) 또는 종제(宗制)

  3. 포교의 방법

  4. 포교관리자의 권한

  5. 포교자 감독의 방법

  6. 포교 관리사무소의 위치

  7. 포교 관리자의 씨명 및 그 이력서

  전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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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

제4조: 조선총독은 포교의 방법, 포교 관리자의 권한 및 포교

자 감독의 방법 또는 포교 관리자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다.

제5조: 포교관리자는 조선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포교관

리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소속 포교자 명부를 작

성하여 익년 1월 31일까지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

의 명부에는 포교자의 씨명 및 거주지를 기재해야 한다.

제6조: 총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이외의 교파 

또는 종파에 대하여 포교관리자를 두게 할 수도 있다. 전항에 

의하여 포교관리자를 둘 때는 10일내로 제3조 제 1항 각호의 

사실을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제7조: 전조의 포교관리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

정을 준행한다. 제3조 이외의 교파 또는 종파에서 그 규약 등에 

의하여 포교 관리자를 둘 때는 제4조, 제5조 및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행한다.

제8조: 종교 선포에 종사하는 자, 씨명을 변경하며 거주지를 

이전하며 또는 포교를 폐지할 때는 10일 내로 조선총독에게 신

고해야 한다.

제9조: 종교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

소의 류를 설립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

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하고자 하는 사유

  2. 명칭 및 소재지

  3. 부지의 면적 및 건물의 평수, 그 소유자의 씨명 및 도면

  4. 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5. 포교 담임자의 자격 및 그 선정 방법

  6. 설립비 및 그 지변(支辨) 방법

  7. 관리 및 유지방법

  전항 5호에 의하여 포교 담임자를 선정할 때는 설립자 또

는 포교관리자는 그 씨명 및 거주지를 구비하고 이력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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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0일 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10조: 전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종교의 용도에 쓰고자 하는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

의소의 류를 폐지할 때는 10일 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포교 관리자 및 조선 사찰의 본사주지는 각 그 소속 

사원,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별로 매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그 신도수 및 그 해에 신도의 증감수를 익년 1월 31일

까지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의 신고는 포교관리자를 

두지 않은 교파, 종파 및 조선의 사찰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당, 

설교소 또한 강의소에서는 각 그 포교 담임자로부터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포교관리자를 둔 교파, 종파에 속한 자 또는 조선의 

사찰에 속한 자는 본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으며,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포교관리자 또는 본사 주지의 부서(副署)를 첨

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에 위반한 자는 백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조: 조선총독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교와 유사한 단

체로 인정되는 것에 본령을 준용할 수도 있다. 전항에 의하여 

본령을 준용할 단체는 이를 공고한다.

부칙

제16조: 본령은 대정 4년(1915)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

다.

제17조: 명치 39년(1906) 통감부령 제45호는 이를 폐지한

다.

제18조: 명치 39년(1906) 통감부령 제45호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는 본령 제2조에 신고를 하며, 



- 185 -

또는 제3조의 인가 혹은 제9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단 본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4

호의 사항, 본령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같은 조 제1항 제

3호 제5호의 사항 및 포교 담임자의 씨명 및 이력을 구비하여 

본령 시행일부터 3월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9조: 본령 시행에 제(際)하여 현재 종교선포에 종사하며 

포교관리자를 두며 또는 종교의 용도에 쓰는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의 류를 관리하는 자로서 전조에 해당치 아니하는 자는 

본령 시행일부터 3월내로 제2조 제3조 또는 제9조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제9조의 

사항을 신고하는 자는 본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

다.

3.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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